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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주요 추진 책

단 입 해 보

가 입 해 보 장치 강화.

❍

❍



한국농업의 근본 체질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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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고 농 경 이양 책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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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한미 보완 책 재 지원FTA

❍

❍

농업농 자 계획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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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경 필요

 

❍

 

 

❍



추진 황

❍

❍

협 과 에 계 처 견【 】

❍

주택연 도 재경부( )

주택연 의 개념1.

❍

❍



역모 지 반모 지 비【 】

역모 지(Reverse Mortgage) 반모 지(Forward Mortgage)

주택연 계 업 처리 차2.

❍

❍

채( )

용
채( )

공사
보( )



공사가 직 당 하는※

주택연 부내용3.

 이용자격 만 이상인 주택 소 자 년 이상 거주: 65 1 1 (1 )

❍

❍

용 가능한 사례【 】

 상주택 시가 억원 이하 주택법상 주택이면 모두 해당: 6 ,

❍

❍



 연 지 간 종신 소 자 우자 사망일 까지: ( )

❍

주택연 료사【 】

 연 지 식 종신지 또는 종신 합 식:

❍

❍

 주택연 보증의 액한도

❍



 보증료 보증료 연보증료를 출 실행시 납부:

❍

❍

 담보의 공 공사 또는 이 근 당권: 1

❍

❍

 출 상환 이용자 사망 후 주택 처분가격 로 일시 상환:

❍

상환시 상환할 액 비 고



 취 행 또는 보험사 등:

❍

상 택

❍

❍

월지4.

❍

월지 규모 천원( )【 】

가격
연령 억원1 억원2 억원3 억원4 억원5 억원6



농지연 도 도입 안

본구상1.

지는 한 공사 또는 담보 취득*

❍

❍

주요내용2.

 상자 : 이상 농업인 농 거주 년 이상 농경 년 이상65 , 1 , 5

❍

❍

업농등 채( )

용
채( )

농촌공사*
보( )



농지 평가액 간별 농가수 추 연령 천호( , )【 】

평가액
연령

억원 하1 억원1~3 억원3~6 억원 상6

 상농지 등 : 답 과 원 등, 농지법 상 농지

❍

❍

 출 농 등 일:

❍

 보증 한국농 공사 또는 한국주택 공사:

❍

❍



❍

 지 식 종신 원칙:

❍

 월지 시( )

❍

❍

소요 산 부보증을 한 출연 필요3. :

❍

❍



검토 필요사항4.

 월지 액 산

❍

 보증

❍

보 장【 단 비 】

한 농촌공사 한 주택 공사

 법 개

❍



 부 출연 확보

❍

재원【 】

 이자 조 부의 이차보

❍

 상농지

❍

 상 지원

❍



향후 추진계획

❍

❍

❍



참고1 주택연 과 농지연 비

주 택 연 농 지 연



참고2 보 한 출연 액 추( )

'09 '10 '11 '12 '13 '14 '15 '16 '17 합계



참고3 가 연령별 월지 비

가 농지연 가 농지가격 억원. (65 , 3 , 87 Cross over)

단 천원( : )

가

연령
월 지 년 지

연

누계액

채 누계액

연( 7.12%)

농지가격

연( 2.0%)

채 누계액/

농지가격(%)
채 액

채권누계액

농 가격

채권잔액
-450,000

-300,000

-150,000

0

150,000

300,000

450,000

600,000

750,000

900,000

65세 70세 75세 80세 85세 90세 95세

(천원)



나 주택연 가 주택가격 억원. (65 , 3 , 87 Cross over)

단 천원( : )

가

연령
월 지 년 지

연

누계액

채 누계액

연( 7.12%)

주택가격

연( 3.5%)

채 누계액/

주택가격(%)
채 액

채권누계액

주택가격

채권잔액
-450,000

-300,000

-150,000

0

150,000

300,000

450,000

600,000

750,000

900,000

1,050,000

1,200,000

1,350,000

65세 70세 75세 80세 85세 90세 95세

(천원)









한 ․미 국내보완 책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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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미 보완 책 년도 산안 개요I. FTA 2009⋅

한1. ․ 미 보 대책 내용FTA

❑ ․미 보 책 본구조FTA

◦ ․미 보 책 본 향 직 해지원 경쟁 강 소득 충FTA , ,

등 크게 가지 책 구 어 있3

❑ 직 해지원 책

◦ ․미 보 책 직 해지원 책 농어업 분야 해보 직불FTA

도 폐업지원 도 그리고 조업, ․ 스업 분야 역조 지원 도에 것임

◦ 농어업 분야 경우 해 품목에 해 소득보 실시 고 폐업 지원 는데,

해보 직불 폐업지원 도를 사 지 식에 사후지 식 개편 여

해 지원간 연계 강

◦ 조업 ․ 스업 분야 경우 역조 지원 도를 개편 여 해산업 지원 상

조업과 조업 스업에 조업과 스업

❑ 산업경쟁 강 책

◦ 부는 농업 경쟁 강 를 해 ․미 해품목에 해 품질 경쟁 강FTA

고 입산과 차별 생산 용 감 추진 계획임

◦ 경 이양직불 를 보 ․ 여 업농 심 규모 구조개 진 해 고

농 경 이양 지원함

◦ 약업 ․ 계 등 조 개 업종에 해 는 지원 충 여R&D

경쟁 보가 가능 도 지원함



II. 한 미 보완 책 분야별 산안 분FTA⋅

어업 야1.

가 도 산안. 2009

❑ ․미 국내보 책 직 해지원 근본 체질강 품목별 경쟁 강 라는FTA , ,

가지 이루어지며 국내보 책 산 농림 산식품부는 조, 1 4,897

억원 도 산안에 편2009

❑ 주요 분야별 재원 분 보면 직 해보 이 억원 품목별 경쟁 강 가, ‘ ’ 1,905 , ‘ ’

억원 근본 체질강 가 억원임 참조7,202 , ‘ ’ 5,790 ([ 3] )

단 만원( : , %)

산2008 산안2009 증감액 증감률

직 해보1. 213,100 190,500 -22,600 -10.6

품목별 경쟁 강2. 634,491 720,191 85,700 13.5

가 축산분야. 355,394 456,833 101,439 28.5

나 원 분야. 250,871 231,501 -19,370 -7.7

다 식량분야. 5,825 4,150 -1,675 -28.8

라 산분야. 22,401 27,707 5,306 23.7

근본 체질강3. 449,202 579,014 129,812 28.9

가 맞춤 농 추진. 201,387 294,071 92,684 46.0

나 신 장 동 충. 247,815 284,943 37,128 15.0

농식품산업 70,665 70,099 -566 -0.8

첨단지식 산업 103,264 119,093 15,829 15.3

출 진 73,886 95,751 21,865 29.6

합 계 1,296,793 1,489,705 192,912 14.9

료 림수산식 도 산안 운 계 안 개: , 2009 , 2008. 10.｢ ｣

표 한[ 3] ․미 국내보 책 도 산안 농림 산식품부FTA 2009 ( )



◦ 경쟁 강 시키 조 를 도입 는 동시에 농가 자부담 지원조건

다는 임

◦ 일본 경험 감안 고 농이 다 이고 경작규모가 농가구조를EU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경우 농가단 소득안 직불 지 상이 는 농가계,

경지규모가 이상이고 경 주 연 이 미만이며 농축산 매 액이4.0ha , 65 ,

만원 이상인5,000 농가 요가 있 며 농조합법인 매개 여 고,

농 조직 부락 농도 지원 상 지 요가 있

◦ 농가단 소득안 직불 도를 도입 해 는 농가별 ‧품목별 재 면 생산액 조, ,

입과 통계가 어야 지만 재 상 통계가 구축 어 있지 않

상황임

◦ 농림부는 도 산안에 농가등 농업경 체등 산 억원 편2009 148

지만, 농가등 사 도 축산업등 소득보 등 농지, ,

원부 등이 있 에 존 각종 보시스 통합 있는 법 없는지

연구 요가 있 며, 농가등 농업경 체등 산 각종 보시스 통

합 안 립 다 집행 요가 있

❑ 농림 산식품부는 근본 체질 강 목 존 경 이양직 지불 를 폭

개 고 도 산안에 억 만원 편, 2009 844 9,700

◦ 사업 상이 논뿐만 아니라 이 포함 는 등 도개 이 이루어 지만 매매 임,

단가가 에 동결 어 있어 경 이양 진효과를 크게 어2008 ,

운 실 임

◦ 욱이 농지 가격 이후 연평균1990 7 ~ 상승 여 농지를 매각 는 것8% ,

상당 자산가 손실 미 는 것이 에 농지를 매각 고 농 포

는 경우는 거 없 것임

부가 책 경 이양 추진 보다는 시장에 맡 는 것이 보다 합리 일◦

것이고, 농 고 농 농지를 담보 는 역모 지 도 도입에 타당 시

히 검토 여 농규모 고 농 노후생 안 를 요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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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1 추진배경

❍

❍

❍

❍



2 기본방향

❍

❍

❍

❍



3 그동안 추진실

․

❍

❍

❍

｢ ｣

❍

「 」

‧



. 사업모 업 추진 차

1 사업모

❍

❍



2 업무추진 차

 

 

 

 

 

 

 

 

 

  



. 주요 검토사항

1

❍

❍

�

�

�

❍

❍



2

❍

–

–

경 주 경력별 가< >
단( : 천가 , %)

료 업 어업 본통계 사 결과 통계청: 2007 ( )

❍

–

⇒



3

❍

❍



4

❍

❍

❍



5

❍

❍

가입비 및 위험 담금 담사례< >



6

❍

❍

❍

❍



. 향후 추진계획

년2009

❍

❍

❍

❍

년2010

｢ ｣

❍

❍

❍

년2011

❍







역 지. (Reverse Mortgage)Ⅰ

본개1.

동산 주택 지등 하고 나 특별한 득 없는( , ) ,○

고 에게 동산 담보 후생 연 식 지

하는 도

통 지 차< >

통 지 역 지

주택 보 주택 담보 후 득 보

상 원리 할 상 사망시 원리 상

계약 료후 주택 주택 처

역 지 지원 도2.

역 지 당 주택에 해 주택 비과 특1 1○

수도 주택에 해 거주 건 월 시행- 2 (‘05.1 )

미 역 지 상 과 비< >

우리나라 미
간 한도15-20 ( 3 )

*
사망시 또는 주시 지

담 택 없
연 한 없 상62
보

순주택가 시1. 陰

2. 산시

없

없

연 주택청 보(FHA)

연 주택청 보(FHA)



사 연 생 상. :Ⅱ

개1.

연 생 라 함 주택 지 등 동산 담보" " ,○

공하고 매월 연 태 지 는 진 상

매개시( : '04.7.1)

상 상 업2. : 55

한도 한도 한 없 나 아래 에 거 취3. :

담보< >

담보 액 고 내에 아래60%○

가능액 담보 액 담보 별 여신 비= ×○

동상 여신 비 여신업 여신 비

주거 동산 45%(40%) 65%(60%)

비주거 동산 40%(40%) 60%(60%)

지 답( · ) 55%(40%) 65%(60%)



여신 비 감액 사(20%)【 】

간 료시 업 생 하고 나 생 시 가 생▪

비 지원 재원 보

동산 담보가 하락에 리스크 비▪

타행 신한 행 여신 비 참( )▪

상 식과 태 만 에 약 액 시 연(▪

식 는 계 안 채 보 필)

신< >

신 가능 액 100%○

리 고 리4. :

고 리 내 에 합 결: 6%○

리 고 리 하 실 리 변동에-

리 변경가능 가약 항 참( 2 2 )

는 지 마다 직 원리 에 가산하-

에 실 수 게 시 리 간. 6%

경우 실 수10 8.19%

○ 신 시 보 도 미지 고 해 우 리( )



과5. :

간 고 단 신 시 내6. : 10 , 5

내 에 연단 게 택10○

채 보 담보 또는 신7. :

담보< >

담보는 특수 감안 주택 답 타 동산도· ,○

가능 단 공 건.

신< >

동 도 해 격연 보 보에 한○

신 가능

지8.

약 간 간 내에 약 액에 도달할 지( )○

액 연 식 고객지 계 에

연 지 주 개월: 1○

매월지 액 만원 상: 10○



연 지 상액에 액 산9.

연 지 상액 지 견 참:○

매월지 액 원 간 리 연 지) 100,000 ( 10 , 6%)

원 한 액 담보 공가액 ?

액 담보 공가액

주거 동산 만원1,640 만원 상2,733

비주거 동산 만원1,640 만원 상3,280

지 답( · ) 만원1,640 만원 상2,343

시10.

시 는 징 에 가약 징○

연 생-

.Ⅲ

행□ 규 사업 지 한 지

업 가가 주 사업 상 당 지 취지,○

청 신규창업 지원 지 못하는 재

규 사업 경 에 경 규 가 한- 3 2ha

상 지원 상



행□ 경 양직 도는 역 지 격

경 양 지 경우 매 는 할지 원30%○

업 들 수 가 어 시 지○

- 할지 경 양 에‘04 650ha 20.1ha(3.1%) 과

실○

경 양 가는 돈 필 하는 사람들-

사 가 아직 개 주 지 못함-

연 액수가 어 고 가 실질 생 보 어 움-

지만 상 하므 고 시 실질 후보- 69

어 움

개 안.Ⅳ

□ 지 행에 신규창업 주 상 하는 지 도 도

사업 상○

신규 취 하고 하는 사람들①

한 업 학 등에 귀 훈 수한 사람들에게-

격 여

래 취 비하 하여 지 미리 마 하고 하는②

사람들



지 행에 지연 도 역 지 신( )□

○ 지 상 하게 함 결과 지 시키는 재

시스 개 하여 가가 평생 한 산 후

복지 해 비하도 도하는 시스

사 가 식 양에 후 하는 개 에 스스→

책 지는 개 차 변 것 망

○ 지 행에 지연 도 도 행 경 양연 도 보, ․

시 실질 생 보 수 는 수 연 지

함 경 양 시킴

연 액수가 실질 생 보 게 하고 연 지 간- , 10

신 등 다양, 20 , 30 ,

지연□

경 양연 행 경 양시 지 연

＋

지 산 연
지 상 하게 하는 신 업 신 후
생 보 수단 게 함

＋

가 담
가는 민식량 안 보라는 가 책에
하 므 가가 고 주 개
담 지연 가 실질 가 티브( )

＋

업 담 업 능 연 가 담한 경우

＋

민연 행 민연 어업 연 수 액( )

↓

연 액 실질 후생 보 액



지연 시산액□

경 양 지가격 당 천원 평당 원 연1ha , ha 98,400 ( 32,800 ),○

지 간 가20

- 경 양연 천원 지 산연 산액 천원 지112 + 623 +

연 티브 천원 가 매월 천원100 ( ) = 835 (+ )α



참고 료< >

미 역 지 도

매상 HECM (‘89) Home Keeper Mortgage (‘96)

담보 상 ▪단독주택 아 트 단독주택▪

격

상62▪

주택에 근 당 없어야 함▪

해당 주택에 주거▪

동▪

지

시 (Lump sum)▪

한도액 도(Credit)▪

* 가원하는 한도액내 가능

신(Tenure)▪

(Term)▪

한도액 도(Credit)▪

신(Tenure)▪

한도

한도 시 고▪

연①

상평균②

주택평가액③

한도액(‘04 )▪

도시- : $290,319

지- : $160,176

한도 시 고▪

동-

한도액(‘04 )▪

- $333,740

상 건

사망▪

양도 사▪

▪ 상 주택 비운 경우1

재산 체납시 등▪

동▪

보 ▪주택도시개 연 주택 Fannie Mae▪

보

실(borrower)▪

: 지 능시 연 주택

에 지

실▪

: 주택가격, , 생 간 변동

에 실 보

실(borrower)▪

지 능시: Fannie Mae

에 지

실▪

주택가격변동에 실: ,

보



사연 사역 재학

농 역모기지론에 한 의견

에- -

망1.

역 지는 고 안 득 보가 어 운 고 업 들□

생 비 연 태 지원 아 독립 생 가능 하여 경

안 시키는 한 역할 할 것

역 지 다양한 에도 하고 동산 상 상□

식하는 민 격 변 하 어 워 역 지에

한 수 는 간에 걸쳐 아주 만하게 가할 것

특 경우에는 주택 지 담보가 가 낮아 매달 연 식□

지원하는 월지 액 고 지나 주택에 한 식도 강하여 역

지 시 에 어 운 여건

라 역 지에 한 수 진 하고 극 참여,□

도하 해 는 책 가 필



융기 의 리스크2.

신 역 지 에 참여하는 리스크 는□

역 지 가 가 수할 경우 월지 실①

수 험 시 에 라 담보 산가 가 변동할 험②

역 지 시 과 에 생하는 마 과 략 택,③

하는 과 에 생하는 시행착 등 비 험 주택 지 가격④

상승 미래가 에 한 어 운 가격평가 험 등

신 역 지가 지역 고 에 한 사 복지 책 큰□

미 지니지만 담해야 하는 각 리스크에 비하여

상 는 시 규 가 지나 게 하여 극 참여

도하 어 울 것 상

공 보 등 책 지원 없 경우 역 지 상□

매 해 생하는 험에 해 극 리가 어 워 보수

상 계 리 낮 한도 등 하게 고( , ) ,

해 역 지 시 욱 늦어질 것

역모기지 활성화를 한 과제3.

공 보□

신 역 지 경우 수 험에 한 경험 험 등 객 통계-

료가 어 지 않 시 에 참여 도하

해 는 실에 한 공 보 필



역 지가 착 고 통계 료가 후에는-

진 공 보 역할 하고 민 보험 사 역할

하여 보 업 과 고할 수

지 취득 처□

가 사망 등 한 역 지 계약 료 시 담보-

동산 처 해야 하나 지 경우 지 에 해 취득과 처

한 에 동 가 어 울 것

라 지 행에 계약 료 지 수하여 처-

하는 등 도 가 필

시 한 책 지원□

주택 지 시 보 비 상 에 한 고 등 역- ,

지 시 해하는 마 비

담 클 것 상 수 보하 해 는,

규 시 보가 하므 시 한 책 지원

해 역 지 가 에 해 는 등 재산 감- , ,

비 에 한 득공 등 주택역 지에 하는 지원 하고 보

에 납 하는 연 에 해 여 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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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지 규모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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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모 지론 상품비교



역모 지론 상품에 한 사 검토필요사항



경 이양직불 역모 지론 비교



논 평가액 구간별 농가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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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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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한 공사 또는 담보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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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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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 보증일명 역모 지 보증( ‘ ’)

역모 지의 개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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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 보증2.

❍

❍



주택 주택 공사 또는 담보 취득*

주택연 보증 이용조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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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 역모 지론 연구원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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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 농지연 도 도입 계 회의개최

회의개요1.

❍

❍

❍

주요 쟁 사항2.

가 본 향.

❍

나 추진체계.

❍

❍

❍

다 법개 산 확보.

❍

❍



농 역모 지론 가칭 농지연( )｢ ｣ 도입 안

본구상1.

지는 한 공사 또는 담보 취득*

❍

❍

주요내용2.

 상자 : 이상 농업인 농 거주 년 이상 농경 년 이상65 , 1 , 5

❍

❍

농지 평가액 간별 농가수 추 연령 천호( , )【 】
평가액

연령
억원 하1 억원1~3 억원3~6 억원 상6

업농등 채( )

용
채( )

농촌공사*
보( )



 상농지 등 : 답 과 원 등, 농지법 상 농지

❍

❍

 출 농 등 일:

❍

 보증 한국농 공사 또는 한국주택 공사:

❍

❍

❍

 지 식 종신 원칙:

❍

 월지 시( )

❍

❍



소요 산 부보증을 한 출연 필요3. :

❍

❍

검토 필요사항4.

 월지 액 산

❍

 보증

❍

보 장【 단 비 】

한 농촌공사 한 주택 공사



 법 개

❍

 부 출연 확보

❍

재원【 】

 이자 조 부의 이차보

❍

 상농지

❍

 상 지원

❍



향후 추진계획5.

농지연 시행방안 T/F

최 안

마련

❍

❍

❍



가칭 농지연 도입 계 회의개최결과보고

회의개요1.

❍

❍

주요내용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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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추진계획3.

❍

❍

❍





농지연 시행근거 마장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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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공사 지 리 한 어 공사 지 리

사업 는 다 각10 ( )第 條 公社①

사업 행한다.

사업10 ( ) --------------第 條 ①

-------------------.

지 가격 거래 등4 2.

에 한 보 공 지시,

안 과 지

증 를 한 지 매 매ㆍ

도 사업 경 생 지원,ㆍ

한 지매 사업

지 등 수탁사업(

하 지 행사업 라 한“ ”

다)

규 지4 2. ,

업 개,

지시 과 업 득 안

등 한 다 각 지

행사업

가 지 매매 차. ㆍ ㆍ

합에 한 사업ㆍ

나 지 가격 거래동향.

등에 한 보 공

다 경 생지원 한 지.

매 사업

라 지를 담보로 한 업.

후생 안 지원사업

마 타 지 행사업.

달 하여 필 한 사업

23 (第 條 農地賣買事業資金 融資

등 림수산식) ①

18 19 22 24ㆍ ㆍ ㆍ

2 24 3 에規定

한 ,農地賣買事業 農地 長

23 (第 條 農地賣買事業資金 融資

등) --------------------①

18 19 22 24ㆍ ㆍ ㆍ

2 24 3 24ㆍ

5---------------------------



지,期賃貸借事業 ㆍ

합사업 지 매 사업 경, ,

생지원 한 지매 사

업에 는 31資金 第 條

에 한 에規定 農地管理基金

할 수 다.融資

----------------------------

----------------------------

----------------------------

지매 사업 지를 담보로,

한 업 후생 안 지원

사업------------------------

----------------------------

-------------------.

공사는 다 각 사업에③

른 수 과 지 에 하여는

공사 계 하여 각

사업별로 계리하여야 한

다.

-------------------------③

----------------------------

----------------------------

----------------------------

-----.

신< > 규 에 른6. 25 5

지를 담보로 한 업

후생 안 지원사업

에 한 를1第 項 規定 融資④

아 18 19 22ㆍ ㆍ

24 2 24 3ㆍ 規

에 한 사업 한 경우定 施行

그 결과 생 는 31損益 第

에 한條 規定 農地管理基金

에 귀 과, 利益金 納入

에 하여 필 한損失金 補塡

사항 로 한다.大統領令

-------------------------④

------ 18 19 22ㆍ ㆍ

24 2 24 3ㆍ ㆍ

24 5-------------------

----------------------------

----------------------------

----------------------------

----------------------------

----------------------------

-----------------.



신< > 지를 담보로 한 업24 5(

후생 안 지원사업

등 공사는 업 생 안) ①

지원 하여 업

지를 담보로 후생 안

지원할 수 다.

항에 른 지원 준1② ㆍ

지원 상 리보, ,

지 당 등 한

수 가 비,

험 담비 징수 등 그

필 한 사항 통령령 로

한다.

다34 ( )第 條 基金 用途 基金①

각 에 해당하는 로用途 運

한다.用

34 ( ) --------第 條 基金 用途 ①

----------------------------

--------.

신< > 규 에 른4 4. 24 5

지를 담보로 한 업

후생 안 지원사업에 필

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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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공사 지 리 한 어 공사 지 리

사업10 ( )第 條 ①公社는 다 각

사업 행한다.

사업10 ( ) ① 공사----------

------------ 한다.

5. 農漁村 道路 開發 整

지역균 개 지,備 「

중 업 에 한 률」

에 한 ,複合團地 造成

산업 지 개 에 한「

률 에 한 農工團地 開」

등發 農漁村地域開發事業

규 지5. ,

업 개 지,

시 과 업 득 안

등 한 다 각 지

행사업

가 지 매매 차. ㆍ ㆍ

리 합병에 한 사업ㆍ ㆍ

나 지 가격 거래동향 등. ,

에 한 보 공

다 경 생 지원 한.

지 매 사업

라 지를 담보로 한 업.

후생 안 지원사업

마 그 에 지 행사업.

달 하여 필 한 사업

23 (第 條 農地賣買事業資金 融資

등) 림수산식①

18 19 22 24ㆍ ㆍ ㆍ

2 에24 3 規定

지매매사업23 (

등) 림수산식①

18 19 22 24ㆍ ㆍ ㆍ

2 24 3 24ㆍ



한 ,農地賣買事業 農地 長

지,期賃貸借事業 ㆍ

합사업 지 매 사업 경, ,

생지원 한 지매 사

업에 는 31資金 第 條

에 한 에規定 農地管理基金

할 수 다.融資

에5 른 지매매사업 지,

차사업 지,

또는 리 합병사업 지,ㆍ

매 사업 경 생 지원,

한 지매 사업 지를 담보,

로 한 업 후생 안

지원사업에 드는 31

규 에 한 지 리 에

할 수 다.

공사는 다 각 사업에③

른 수 과 지 에 하여는

공사 계 하여 각

사업별로 계리하여야 한

다.

-------------------------③

----------------------------

----------------------------

----------------- 계처리

하여야 ----.

신< > 에 른 지를 담6. 25 5

보로 한 업 후생 안

지원사업

에 한 를1第 項 規定 融資④

아 18 19 22ㆍ ㆍ

ㆍ 24 2 24 3 規

에 한定 사업 한 경우施行

그 결과 생 는 31損益 第

에 한條 規定 農地管理基金

에 귀 과, 利益金 納入

에 하여 필 한損失金 補塡

사항 로 한다.大統領令

항에 른 를 아1④

18 19 22ㆍ ㆍ ㆍ 24

2 24 3 24ㆍ

에 른5 사업 시행한 경우

그 결과 생하는 31

에 른 지 리 에 귀

납 과 실,

보 에 하여 필 한( )補塡

사항 통령령 로 한다.



신< > 지를 담보로 한 업24 5(

후생 안 지원사업

등 공사는 업 생 안) ①

지원 하여 업

한 지를 담보로 후생

안 지원할 수 다.

항에 른 지원 준1② ㆍ

지원 상 리보, ,

지 당 등 한

수 가 비,

험 담비 징수 등 그

에 필 한 사항 통령령 로

한다.

34 ( )第 條 基金 用途 ①基金 다

각 에 해당하는 로用途 運

한다用 .

도34 ( ) ① ----

-------------------- 도로

운 한다.

지 에7. 38 規定「 」

한 지보 담 還給

에54同法 第 條 規定

한 지褒賞金

에 른 지를 담7. 24 5

보로 한 업 후생 안

지원사업에 필 한

보





한 공사 지 리 개 안( )

림수산식 책과( )

수1.

수 담1-1. - -

재규1-2. - -

특 생 가능1-3. - -

재량2.

재량규2-1. - -

재량2-2. - -

재량 체 객2-3. ․ - -

행 차3.

근 과 공개3-1. - -

가능3-2. - -

통3-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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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공사 지 리 한 어 공사 지 리

사업10 ( )第 條 ①公社는 다 각

사업 행한다.

사업10 ( ) ① 공사----------

------------ 한다.

지 가격 거래 등4 2.

에 한 보 공 지,

시 안 과 지

증 를 한 지 매

매도 사업 경,ㆍ ㆍ

생 지원 한 지매 사

업 지 등 수

탁사업( 하 지 행사업" "

라 한다)

규 지5. ,

업 개 지,

시 과 업 득 안

등 한 다 각 지

행사업

가 지 매매 차. ㆍ ㆍ

리 합병에 한 사업ㆍ ㆍ

나 지 가격 거래동향 등. ,

에 한 보 공

다 경 생지원 한 지.

매 사업

라 지를 담보로 한 업.

후생 안 지원사업

마 그 에 지 행사업.

달 하여 필 한 사업

23 (第 條 農地賣買事業資金 融資

등) 림수산식①

18 19 22 24ㆍ ㆍ ㆍ

에2 24 3 規定

한 ,農地賣買事業 農地 長

지매매사업23 (

등) 림수산식①

18 19 22 24ㆍ ㆍ ㆍ

2 24 3ㆍ 24

5에 른 지매매사업 지,



지,期賃貸借事業 ㆍ

합사업 지 매 사업 경, ,

생지원 한 지매 사

업에 는 31資金 第 條

에 한 에規定 農地管理基金

할 수 다.融資

차사업 지,

또는 리 합병사업 지,ㆍ

매 사업 경 생 지원,

한 지매 사업, 지를 담보

로 한 업 후생 안

지원사업에 드는 31

규 에 한 지 리 에

할 수 다.

공사는 다 각 사업에③

른 수 과 지 에 하여는

공사 계 하여 각

사업별로 계리하여야 한

다.

-------------------------③

----------------------------

----------------------------

----------------- 계처리

하여야 ----.

신< > 에 른 지를 담6. 25 5

보로 한 업 후생 안

지원사업

에 한 를1第 項 規定 融資④

아 18 19 22ㆍ ㆍ

24 2 24 3 規ㆍ

에 한 사업 한 경우定 施行

그 결과 생 는 31損益 第

에 한條 規定 農地管理基金

에 귀 과, 利益金 納入

에 하여 필 한損失金 補塡

사항 로 한다.大統領令

항에 른 를 아1④

18 19 22 24ㆍ ㆍ ㆍ

2 24 3ㆍ 24

5에 른 사업 시행한 경우

그 결과 생하는 31

에 른 지 리 에 귀

납 과 실,

보 에 하여 필 한( )補塡

사항 통령령 로 한다.

신< > 지를 담보로 한 업24 5(



후생 안 지원사업

등 공사는 업 생 안) ①

지원 하여 업

한 지를 담보로 후생

안 지원할 수 다.

항에 른 지원 준1② ㆍ

지원 상 리보, ,

지 당 등 한

수 가 비,

험 담비 징수 등 그

에 필 한 사항 통령령 로

한다.

34 ( )第 條 基金 用途 ①基金 다

각 에 해당하는 로用途 運

한다用 .

도34 ( ) ① ----

-------------------- 도로

운 한다.

신< > 에 른 지를 담7. 24 5

보로 한 업 후생 안

지원사업에 필 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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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수산식 안 안

림수산식 과학 술 안1416 , 「 」

1417 , 한 공사 지 리「 개 안」

■

□ 한 공사 지 리 개 안｢ ｣

○ 어 개 야 사 집행 지원 해 업개 사업 원 한,

진 등 행 도 미비 개 보 하 는 것․ ,

직 개 능 어 개 야 사○

집행 지원 해 한「 어 공사 지 리

」 한 어 공사 변경하고

○ 해 업개 사업 지 리 지원할 수 도 사

하

○ 한 공사 책 경 체 해 림수산식․

감독 한 체 열거하고 하는 것 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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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공사 지 리 한 어 공사 지 리

사업 는 다 각10 ( )第 條 公社①

사업 행한다.

사업 공사는 다 각10 ( ) ①

사업 한다.

지 가격 거래 등4 2.

에 한 보 공 지,

시 안 과 지

증 를 한 지 매

매도 사업 경,ㆍ ㆍ

생 지원 한 지매 사

업 지 등 수

탁사업( 하 지 행사업" "

라 한다)

규 지5. ,

업 개,

지시 과 업 득

안 등 한 다 각

사업 하 지 행사업( “ ”

라 한다)

가 지 매매 차. ㆍ ㆍ

리 합병에 한 사ㆍ ㆍ

업

나 지 가격 거래동향 등. ,

에 한 보 공

다 경 생 지원 한.

지 매 사업

라 지 등 수탁사.

업

마 지를 담보로 한 업.

후생 안 지원사업

23 (第 條 農地賣買事業資金 融資

등 림수산식) ①

지매매사업23 (

등 림수산식) ①



18 19 22ㆍ ㆍ ㆍ 24

에2 24 3 規定

한 ,農地賣買事業 農地 長

지,期賃貸借事業 ㆍ

합사업 지 매 사업, , 경

생지원 한 지매 사

업에 는 資金 31第 條

에 한規定 에農地管理基金

할 수 다.融資

18 19 22ㆍ ㆍ ㆍ 24

2․ 24 3 24 5

에 른 지매매사업 지,

차사업 지,

또는 리 합병사업ㆍ 지,

매 사업, 경 생 지원

한 지매 사업 지를 담보,

로 한 업 후생 안 지

원사업에 드는 에31

른 지 리 에 할

수 다.

공사는 다 각 사업에③

른 수 과 지 에 하여는

공사 계 하여 각

사업별로 계리하여야 한

다.

공사는 다 각 사업에③

른 수 과 지 에 하여는

공사 계 하여 각

사업별로 계처리하여야

한다.

신< > 에 른 지를 담6. 24 5

보로 한 업 후생 안

지원사업

④ 에 한1第 項 規定 를融資

아 18 19 22ㆍ ㆍ

ㆍ 24 2 24 3 規

에 한定 사업 한 경우施行

그 결과 생 는 損益 31第

에 한條 規定 農地管理基金

에 귀 과, 利益金 納入

④ 항에 른1 를 아

18 19 22ㆍ ㆍ ㆍ 24

2 24 3 24 5․

에 른 사업 시행한 경우 그

결과 생하는 에31

른 지 리 에 귀

납 과 실,



損失金 에 하여補塡 필 한

사항 로 한다.大統領令

보 에( )補塡 필 한 사항

통령령 로 한다.

신< > 지를 담보로 한 업24 5(

후생 안 지원사업

등 공사는 업 생 안) ①

지원 하여 업

한 지를 담보로 후생

안 지원할 수 다.

항에 른 지원 준1② ㆍ

지원 상 리보, ,

지 당 등 한

수 가 비,

험 담 징수 등 그

에 필 한 사항 통령령 로

한다.

다34 ( )第 條 基金 用途 基金①

각 에 해당하는 로用途 運

한다.用

도34 ( ) ①

다 각 에 해당하는 도로

운 한다.

신< > 에 른 지를 담7. 24 5

보로 한 업 후생 안

지원사업에 필 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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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34 ( )

다 각①

에 해당하는 도

운 한다.



이 법안에 해 는 국농 공사 사업범 여 국도,

공사 국철도공사 등 다른 공공 입법 같이 농업 시,

과 그 주변지역 개 이용에 사업 추가 난개,

에 여는 부가 보 책 마 도 고 농지를 담보,

농업인 노후생 안 지원사업인 역모 지사업 농지 리

용도에 포함시키는 등 법 근거를 신 며 과태료 권,

리구 차를 명 히 는 등 일부내용 여 결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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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공사 지 리 한 어 공사 지 리

사업 는 다 각10 ( )第 條 公社①

사업 행한다.

사업 공사는 다 각10 ( ) ①

사업 한다.

지 가격 거래 등4 2.

에 한 보 공 지,

시 안 과 지

증 를 한 지 매

매도 사업 경,ㆍ ㆍ

생 지원 한 지매 사

업 지 등 수

탁사업( 하 지 행사업" "

라 한다)

규 지5. ,

업 개,

지시 과 업 득

안 등 한 다 각

사업 하 지 행사업( “ ”

라 한다)

가 지 매매 차. ㆍ ㆍ

리 합병에 한 사ㆍ ㆍ

업

나 지 가격 거래동향 등. ,

에 한 보 공

다 경 생 지원 한.

지 매 사업

라 지 등 수탁사.

업

마 지를 담보로 한 업.

후생 안 지원사업

23 (第 條 農地賣買事業資金 融資

등 림수산식) ①

지매매사업23 (

등 림수산식) ①



18 19 22ㆍ ㆍ ㆍ 24

에2 24 3 規定

한 ,農地賣買事業 農地 長

지,期賃貸借事業 ㆍ

합사업 지 매 사업, , 경

생지원 한 지매 사

업에 는 資金 31第 條

에 한規定 에農地管理基金

할 수 다.融資

18 19 22ㆍ ㆍ ㆍ 24

2․ 24 3 24 5

에 른 지매매사업 지,

차사업 지,

또는 리 합병사업ㆍ 지,

매 사업, 경 생 지원

한 지매 사업 지를 담보,

로 한 업 후생 안 지

원사업에 드는 에31

른 지 리 에 할

수 다.

공사는 다 각 사업에③

른 수 과 지 에 하여는

공사 계 하여 각

사업별로 계리하여야 한

다.

공사는 다 각 사업에③

른 수 과 지 에 하여는

공사 계 하여 각

사업별로 계처리하여야

한다.

신< > 에 른 지를 담6. 24 5

보로 한 업 후생 안

지원사업

④ 에 한1第 項 規定 를融資

아 18 19 22ㆍ ㆍ

ㆍ 24 2 24 3 規

에 한定 사업 한 경우施行

그 결과 생 는 損益 31第

에 한條 規定 農地管理基金

④ 항에 른1 를 아

18 19 22ㆍ ㆍ ㆍ 24

2 24 3 24 5․

에 른 사업 시행한 경우 그

결과 생하는 에31

른 지 리 에 귀



에 귀 과, 利益金 納入

損失金 에 하여補塡 필 한

사항 로 한다.大統領令

납 과 실,

보 에( )補塡 필 한 사항

통령령 로 한다.

신< > 지를 담보로 한 업24 5(

후생 안 지원사업

등 공사는 업 생 안) ①

지원 하여 업

한 지를 담보로 후생

안 지원할 수 다.

항에 른 지원 준1② ㆍ

지원 상 리보, ,

지 당 등 한

수 가 비,

험 담 징수 등 그

에 필 한 사항 통령령 로

한다.

다34 ( )第 條 基金 用途 基金①

각 에 해당하는 로用途 運

한다.用

도34 ( ) ①

다 각 에 해당하는 도로

운 한다.

신< > 에 른 지를 담7. 24 5

보로 한 업 후생 안

지원사업에 필 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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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 공사 농지 리 법 시행 시행규칙「 」․

2009. 1.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 관리기금법「 」

제 조의 농 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원사업 등24 5( )

공사는 농업인의 생활안정 원을 위하여 농업인이 소유한 농①

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원할 수 있다.

제 항에 따른 원기 방법 원대상자의 권리보호 농 의1 , ,② ㆍ

저당권설정 등의 제한 및 자금의 회수방법 가입비와 위험부담금,

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도입 필요성□

❍

 

❍

농촌의 고령화 에 이르고 있 나 안 된 노32.1%(‘07 ) 

후생활 책 미흡

2 6 . 2

3 0 . 0

4 0 . 0

5 0 . 0

6 0 . 0

%



 

∙ 현재 이상 고령농업인의 가 연금 미수급상태임´07 65 52%

❍

 

 

 

❍



필요성□

❍

주요내용□

❍





❍

농지법 조 호23 4「 」

농지취득 후 이상 농경력이 있는 이상 농업인- 5 60

이 농 단 시 농지 임 사용 가능․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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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개
담당 실

보고 행 사 수경:

심 간1. : ‘09. 3 7 3. 16～

심 결과2.

3 심 내. :

심 수 견 담당과에 검( )○ ․

상 안 건 심 결과

업 원 보 리 에 한2009-6 ·○

개( )
수 결

2009-7○ 경 업 개( ) 수 결

한 공사 지 리 시행2009-8○

개( )
수 결

한 공사 지 리 시행규2009-9○

개( )
수 결

어업 허가 신고 등에 한 규2009-10 (○
개 )

수 결



한 공사 지 리 시행 개2009-8 ( )

주 내□

○ 한 어 공사 지 리 개 (「 」 9276 , ‘08.1

공포 시행 에 라2.29 , ‘09.6.30 ) , 변경 지연,

지원 등에 한 사항 해 업개 에 필 한, ․ 등

에 한 사항 등 에 사항과 그 시행에 필 한 사항

리

심 견 수 결:□

○ 시행 등 규 누락 어 므 규 보 필

특- , 매가격 산 감 평가 액과 책‘ ’ ‘

하여 산 한 가격 낮 가격 변경’ 에 라 시행 에

매 신청하 나 시행당시 매결 하지 않 경우가 수

므 경우에 규 감 가액 또는 개 규 에‘ ( )’ 지

에 경과규 나 어 해 필 가‘ ’ ‘ ’

한 공사 지 리 시행규 개2009-9 ( )

주 내□

○ 한 어 공사 지 리「 개 ( 9276 ,」

공포 시행 에 라 변경‘08.12.29 , ‘09.6.30 ) , , 지

연 지 식 운 원 운 등에 한 사항 등·

시행 에 사항과 그 시행에 필 한 사항 리

심 견 수 결:□

○ 시행 규 누락 어 므 규 보 필





차 결재1) / 353

법 부 의견 검토 결과2) / 387







Ⅰ

Ⅱ

Ⅲ



Ⅰ 개 경

Ⅱ 주요 개 내용

1 농지담보 노후생활안 지원사업







2 농지 행사업 시행 도개

Ⅲ 향후 추진계획



‘09.3

지 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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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수산식 공고 2009-90◉

한 공사 지 리 시행 시행규｢ ｣

개 함에 어 그 취지 주 내 민에게 미리 알 에 한

견 듣고 행 차「 」 에 라 다 과 같 공고합니다41 .

월2009 4 2

림수산식

개1.

한 공사 변경하고 지 담보 한 업 후, 생

안 지원사업 해 업개 사업 등 지 리 사,

하는 등 내 한 공사 지 리「 」

한 어 공사 지 리 개「 」 에 라,

변경 지연, 지원 등에 한 사항 해 업개 에 필 한,

․ 등에 한 사항 등 에 사항과 그 시

행에 필 한 사항 하 는 것 .

주 내2.

가 한 공사 지 리 시행 개 안.

지 행사업 시행《 》

(1) 경 생지원사업 상 가에 한 지 간 연

매가격 변경



간- 에 연 하고 매가격 감‘5 ’ ‘7 ’ , ‘ 평가

업 가 평가한 액에 감 평가업 가 평가한 액과’ ‘ 책 리

하여 산 한 액 낮 액 변경’

지 수탁사업 상 지(2)

- 지지역 계 리지역내 지도 수탁 상에 포함하고‘ ’ ‘ ’․ , 업

진 지역 지 수탁규 상에 상1,500 1,000㎡ ㎡

지담보《 후생 안 지원사업 》

지담보(3) 후생 안 지연 지원( )

지연 지원 수 는 는 업-

만 상 고65 , 경 상5 , 하고 는

지 만 곱미 하 어야 함3

지연 신청 차(4)

지연 지원 상 결 는 공사에 담보 지- 공

하고 지 식 택하여 공사 지연 지원약 체결하 ,

공사는 담보 지에 당 하고 지연 지 함

지연 지 지 수(5)

공사는 지연 수 그 우 가 사망한 경우 지연- ,

수 가 담보 지 상실한 경우 담보 지가,

등 업생산 할 수 없게 경우 등

사 가 생한 에는 지연 지 지하고 지연

채 수하여야 함

나 한 공사 지 리 시행규 개 안.

지연 산 한 담보 지 가격 평가(1)

지가격 평가 동산 가격공시 감 평가에- ｢ 한

에 개별공시지가에 지 곱하여 산｣



(2) 지연 채

- 공사가 지연 지 지 사 생시 수하여야 하는 지

연 채 고 에게 매월 지 한 지연 지 가,

비 험 담 약 말함, ,

견3.

개 안에 하여 견 는 단체 또는 개 월 지2009 4 22

다 사항 재한 견 림수산식 참 지과 에게( : )

하여 주시 라 고안 보고 하시는 경우에는,

림수산식 지(http://www.mifaff.go.kr 보) -『

보 행 고- / 』란 참고하여 주시 랍니다.

가 고 사항에 한 견 찬 또는 견과 그. ( )

나 타 단체 경우에는 그 과 주. ( ),

다. 보내실 곳 림수산식 업 책 지과 주 경 도 과천시: ( :

88 지 우편, 427-760, : 02-500-1719~20,

스 : 02-503-7215, E-mail : 033633q@korea.kr)





통계 책 리 실질평가 결과 통보

m

붙임 1



m

m





붙임 2

실질평가 요청에 한 검토결과

일 사항1.

※

․

법 개 개 사2.

m

m

m



m

개 에 른 주요 책 내용3.

책1 농지 행 사업「 」

m

m

m

m



『농지 행』

m

m

농지 동화 정보제공①

농지 사 수탁사업② ․

경 회생지원 농지매③

¦

④ 농지매 비축․

¦



책2 농지연 지원사업 도입「 」

m

m

m

농지담보 노후연금사업 추진계획 참조‘ ’: [ ]※

m

m

m

사업추진 절차※

가 신청 고령농 농지에 저당 정 농촌공사 가 에게 연금 지급( ) ( )→ →

고령농 사후 담보농지를 정산 농지는 전업농 등에게 또는 매→ →



m

m

m

필요 통계지표 구비여부 검토4.

m



m

m



5. 소 부처 요청 검토

m

m

평가 의견 조치 계획6.

m





한 공사 지 리 시행 개 안( )

림수산식 지과( )

수1.
수 담1-1. 1 개 견 건1

재규1-2. - -

특 생 가능1-3. - -

재량2.

재량규2-1. - -

재량2-2. - -

재량 체 객2-3. ․ - -

행 차3.
근 과 공개3-1. 1 개 견 건1

가능3-2. - -

통3-3. - -

< >

< >

◦





민 원 원



한 공사 지 리 시행규 개 안( )

림수산식 지과( )

수1.
수 담1-1. - -

재규1-2. - -

특 생 가능1-3. - -

재량2.

재량규2-1. - -

재량2-2. - -

재량 체 객2-3. ․ - -

행 차3.
근 과 공개3-1. - -

가능3-2. - -

통3-3. - -

< >

< >

◦



민 원 원



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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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지20 26 , 26 2, 27 35 , 39 ,

지를 각각 다 과 같 한다40 42 45 .





한 공사

지 리 시행령

한 어 공사

지 리 시행령

지 행사업 등 시행15 (

계 공사는 다 각) ①

사업에 한 시행계 수립하

여 매 계연도 개시 지

림수산식 승 얻

어야 한다.

지 행사업 등 시행15 (

계 공사는 다 각) ①

사업에 한 시행계 수립하

여 매 계연도가 시

지 림수산식 승

아야 한다.

에 른 지를7. 24 5

담보로 한 업 후생

안 지원사업

를 아 시행17 (

한 사업 처리) 23①

항에 라 에 귀4

는 다 각

로 한다.

신< >

를 아 시행17 (

한 사업 처리) 23①

항에 라 에 귀4

는 ( )損益 다 각

같다.

항에 른4. 19 11 2

지연 채 과 그 상 액 차

액

신< > 후생 안 신19 9(

청 지원 준) 24①

항에 라 지를5 1



담보로 한 후생 안

하 지연 라 한다( “ ” )

지원 려는 업 공사

에 지연 지원 신청하여

야 한다.

공사는 항에 른 신청1②

해당 업 다 각

건 갖 었는지를

합 로 검 한 후 합한,

경우에는 지원 상 로 결 할

수 다.

업 우 가 는 경우1. (

에는 우 를 포함한다)

연령 신청연도 말 준

로 만 상 것65

경력 상 것2. 5

하고 는 지3.

만 곱미 하 것3

신< > 지연 지원19 10(

등 항에 라) 19 9 2①

지원 상 로 결 사람

지연 지원 려는 경우에

는 공사에 지를 담보로 공

하고 지연 지원에 한 약

하 지연 지원약( “ ”

라 한다 체결하여야 한다) .



경우 담보로 공하는 지

하 담보 지 라 한다( “ ” )

그 가격 평가

림수산식 령 로 한다.

항에 라 지연 지원1②

약 체결하려는 사람 다

각 지연 지원 식 중

에 하나를 택하여야 한다.

생 하는 동안 매월 지1.

는 식

한 간 동안 매월 지2.

는 식

공사는 지연 지원약③

체결한 경우에는 담보 지에

당 하고 다 각

사람에게 지연 지원하여

야 한다.

공사 지연 지원약1.

체결한 업

2. 업 사망한1

날 개월 내에 담보6

지 등

지연 채 수 여 를

결 할 수 는 림수산식

령 로 하는 우 .

다만 담보 지,



등 지연 채

수를 거 한 우 는

한다.

업 사망한3. 1

날 개월 내에 담보6

지 등

지연 채 수를 마친

림수산식 령 로 하

는 우

항 에3 2 3④

지연 채 란 지를 담“ ”

보로 후생 안 지원

신청한 업 공사에

지원 ( 19 11 1

항 항에 른 가 비2

험 담 포함한다 에)

하여 지는 채 를 말한다.

지연 월 지 산⑤

에 필 한 지가격 상,

승률 사망 률 등 지연,

지원에 필 한 사항 림수산

식 한다.

신< > 지연 가 비19 11(

험 담 공사는 지연) ①

지원 상 지연 지원

약 체결할 에는 100



를 과하지 아니하는 에2

림수산식 하

여 고시하는 담보 지

가격에 곱하여 산 한 지연

가 비를 징수할 수 다.

공사는 지연 운 상②

등 고려하여 연 를100 2

과하지 아니하는 에

림수산식 하여 고

시하는 19 10 4

항에 른 지연 채 에 하

여 가지는 채 하( 지연“

채 라 한다 에 곱하여” )

산 한 지연 험 담

징수할 수 다.

항에 른 가 비1 2③

항에 른 험 담 그

액 지연 채 에 포함시키

는 로 징수한다.

신< > 당 등19 12(

한 항에 라) 19 10 3①

지연 지원 는 사람(

하 지연 수 라 한“ ”

다 담보 지에 당 가등) ,

담보 지상 지역 등, ,

한 하( )制限物權



는 행 를 해 는 아니 다.

항에도 하고 지연1②

수 가 지연 채 상

액 상 액 채 고

액 로 하여 공사에 하여

당 한 경우에는 공사

동 를 아 당 또는 가등

담보 등 담보 할

수 다.

신< > 지연 지 지19 13(

수 등 공사는 다 각) 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가 생한 경우에는 지연

지 지하여야 한다.

항1. 19 10 3 1

업 사망한 경우로 다

각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

가 림수산식 령 로.

하는 우 가 없는 경우

나. 림수산식 령 로

하는 우 가 는 경우에

그 우 가 개월 내에6

담보 지 등

지연 채 수

를 거 하거나 마치지 아니



한 경우

2. 항19 10 3 3

우 가 사망한 경우

지연 수 가 담보 지3.

상실한 경우

지연 채 당 채4.

고액 과할 것 로

상 는 경우로 공사 채

고액 변경 에 하

지 아니한 경우

항 항5. 19 12 1 2

하여 담보 지에 한

하거나 공사 동

없 담보 한 경우

담보 지가 등 로6.

상 지로 수 없게

경우

공사는 항에 른 사 가1②

생한 경우에는 지연 채

를 상 거나 당 실행하

는 로 지연 채

수하여야 한다.

공사는 항 항에도1 2③

하고 담보 지 가

항 또는 에 해당하1 3 6

는 경우로 가피한 사 가



다고 는 경우에는 그

담보 지 에 한 지연

채 수하고 나 지 담보,

지 에 하여 지연

지원할 수 다.

지연 수 는 언 든지④

지연 채 를 상 하고 지

연 지원약 해지할 수

다.

신< > 지연 채 행사19 14(

공사가 지원한 지연) ①

에 한 채 행사는 담보

지에 해 만 할 수 다.

항에도 하고 다 각1②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로 공사가 담보 지에 수

하지 못하는 액에 해 는

지연 수 다른 재산에

해 도 채 행사할 수

다.

항에1. 19 10 3

한 당 에 우 하는 「

본 항35 1」

지 항에31 1「 」

른 채

항에2. 19 10 3



한 당 에 우 하는 근로「

준 항에 른38 2」

채

항에 른 지3. 19 13 1

지 사 가 생한 후에

지원 지연 채

지연 수 고 나 중4.

한 과실로 담보 지가 훼

어 수하지 못하는 지연

채

28 ( ) 34

항 내지 규1 1 6 에

한 한도 건과

31 6 7

규 에 한 사업 한

한도 건 림수산

식 재

과 하여 한다 를 변경.

하는 에도 또한 같다.

28 ( ) 34

항1 지1 9

11 에 른 한도

건과 31 6

에 른7 사업 한

한도 건 림수산

식 재

과 하여 한다 를 변경.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보32 ( ) ① 34

항 규 에 하여2 에

보 할 수 는 사

업 내지31 1 5

8 사업 로 한다.

보32 ( ) ① 34

항에 라2 에 보

지 할 수 는 사업

항34 1 7 11 ,ㆍ

지31 1 5

8 사업 로 한다.

비처리33 ( ) 34 비처리33 ( ) 34



항 규 에 하여2

담 로 비처리할 수

는 결 는 다 각

같다 다만 사업시행. ,

귀책사 로 하여 생한 결

를 한다.

1. 항 내지34 1 1

3 4 2 4 3ㆍ

규 에 한 사업 나

31 6 7

규 에 한 사업 시행에

라 생하는 결

3. 항 내지34 1 1

4 4 2 4 3ㆍ ㆍ

5 6ㆍ 규 에

한 사업과 31 6

규 에 한7 사

업중 림수산식

하는 천재 지변ㆍ 타

득 한 사 로 하여 생하

는 결

항에 라2 담

로 비처리할 수 는 결

는 다 각 같다.

다만 사업시행, 귀책사

로 생한 결 한다.

1. 항34 1 1

지3 , 5 7

지 11 에 른 사업

나 31 6 7

에 른 사업 시행에

라 생하는 결

3. 항34 1 1

지9 규 에 른 사업

과 31 6 7

에 른 사업 시행 중 림

수산식 하는

천재지변 나 그 득

한 사 로 생하는 결

탁업 등35 ( ) ①

림수산식 35

항 규 에 하여2 다 각

업 를 공사에 탁한다.

3. 항 내지34 1 1

탁업 등35 ( ) ①

림수산식 35

항에 라2 다 각

업 를 공사에 탁한다.

3. 항34 1 1



4 4 2 4 3ㆍ ㆍ

규5 6ㆍ 에

한 에 하여

림수산식 하는

업

지9 11 에 른

에 하여 림수

산식 하는 업

공사 지 리 원44 (

업 ) 항50 2

규 에 하여 공사가 지 리

원 에 를 청할 수

는 사항 다 각 업

련 사항 로 한다.

신< >

공사 지 리 원44 (

업 ) 항50 1

에 라 공사가 지 리 원

에 를 청할 수 는 사항

다 각 업 련

사항 로 한다.

에 른 지7. 24 5

를 담보로 한 업 후

생 안 지원사업과 련

업



차24 ․ 참고 료

한 공사 지 리 시행

개 안

개 진경과1.

개 안 주 내2.

상질 답변 향3.

참고 지연 업 진 차< 1>

참고 처 시 견 결과< 2>

참고 지연 상 가 경< 3>



개 진경과1.

개□

진경과□

한 공사 지 리 개○

공포( 9276 , 2008.12.29. )

계 처 견(’09. 3.3 ~ 3.13) : ( )○

고 견 없(’09. 4.2 ~ 4.22) :○

○ 규 개 원 규 심사 신 강 하는 규 없(’09. 4.29) : ·

처 심사(’09. 5.12 6.10)○ ～



개 안 주 내2.

라 지연 지원. 안 신( 19 9 )

지원 상 업 건○

만 상 우 포함 경 상- 65 ( ), 5 , 하고 는

지 만 하 것3 ㎡

개□

지담보 후생 안 지연 지 에 별도 득( )○

원 없는 고 업 후생 안 한 것 므 동 도

도 취지에 맞게 상 한 할 필

과□

○ 지 담보 매월 지연 지 수 게 어

고 업 후생 안 에 여할 것

마 지연 지원 등. 안 신( 19 10 )

지연 지원 차○

지원신청 지원 상 결 담보 지 공 약 체결- → → → →

담보 지에 당 지연 지→

지연 지 식○

생 하는 동안 매월 지 간 매월 지 택사항- , ( )

지연 수○

공사 지연 지원약 체결한- 업

- 업 사망후 개월 내에 담보 지6 등 지

연 채 수 여 결 할 수 는 우

- 업 사망후 개월 내에 담보 지6 등 지

연 채 수 마 우



개□

지연 도가 도 에 라 지연 지원 한○ 약 체결

지원 식 등 지연 지원에 필, 한 체 차 필

과□

○ 지연 지원 는 가 지연 지원 식 택할 수 도

하는 등 지원 차 규 하여 지연 지원 는 편 고

지연 가 비 험 담 징수. 안 신( 19 11 )

담보 지 과하지 아니하는 에 지연100 2○

가 비 지연 채 연 과하지, 100 2 아니하는

에 험 담 각각 수 도 함

개□

○ 연 가 도 탈 지 지가격하락 상승수, ․ ․

연 등 리스크 생 한 실 하 해

업 에게 가 비 험 담 징수 필

과□

○ 지연 운 시 생할 수 는 실 가 비 험

담 당함 지연 안 운 도 하고,

가 는 가 간 동안 안 후생 보

참고 사사< : >

‧

‧



사 담보 지에 한 당 등 한. 안 신( 19 12 )

○ 담보 지에 당 가등 담보 지상 지역 등, , , 한

한하고 지연 수 가 공사 동 경우,

당 또는 가등 담보 등 담보 할 수 도 함

개 과□

담보 지에 당 등 한 한하고 지연 채,○

보 하는 채 고액 상 에 하여는 공사 동

얻어 가 담보 가능하게 함

지연○ 수 가 신 지 지연 수 는 지

보 하고 한 경우 지연 수 재산 행사 가능

하게 함 고 업 안 후생 도

아 지연 지 지 수. 안 신( 19 13 )

○ 지연 수 가 사망한 경우 담보 지 상실한 경우, ,

담보 지에 한 한 경우 등 한 사 생시 지

연 지 지하고 지연 채 수하도 함

○ 지연 수 는 언 든지 지연 채 상 하고 지연

지원약 해지할 수

개□

○ 지연 지 지 사 가 하지 않 경우 지연 수

지 가 안해지고 지연 수 쟁 생할 우 가,

에 라 지연 지 지 수 사 등 체 필



과□

○ 지연 지 지 수사 한 규 함

고 업 후생 안 도 재산 보

지연 채 행사. 안 신( 19 14 )

○ 지연 채 행사는 담보 지에 한하여 행사할 수

다만,○ 당 에 우 하는 채 채 지 지 사 가,․

생한 후 지원 지연 채 지연 수 고 과실에, ·

해 담보 지가 훼 어 수하지 못하는 지연 채

지연 수 다 재산에 하여도 채 행사할 수

개□

○ 지연 채 행사 가 체 지 않 경우

지연 수 지 가 안 해 질 수 므 그

체 할 필

과□

○ 지연 채 행사 체 함 지

연 수 지 안 에 여



상질 답변 향3.

상 질 답 변 향

① 지연 도

, 안 19

당12( 등

한) 규

에 규

해야 할 사항 아

닌가?

○ 담보 지에 한 한하고 는 안

는 에 한19 12 24 5 사항

한 것 리 없

다만 민 리 에 한 사항 므, ·○

향후 에

* 지 담보 한 업 후생 안 지원24 5( 사업 등) ①

공사는 업 생 안 지원 하여 업 한 지 담

보 후생 안 지원할 수 다.

항에 지원 지원 상 리보1 , ,② ㆍ 지

당 등 한 수 가 비 험 담 징,

수 그 에 필 한 사항, 통 한다.

② 지연 도

가 비,

험 담 징

수가 필 한 것

지?

○ 가 도 탈 지 지가격, 하락·

상승 수· 연 등 한 실

하 해 징수 필

* 지 담보 한 업 후생 안24 5( 지원사업 등)

항에 지원 지원 상1 ,② ㆍ 리보 지,

당 등 한 수 , 가 비 험 담 징

수 그 에 필 한 사항, 통 한다.

사 도 주택연 도 동 하게 징수*

‧

‧

지연 도는③

언 시행할

것 가?

○ 업 경쟁 강 안 지‘11｢ ｣

연 도 시행

- 식 재 등 개 처 공동, 7 , ’09.1 경,

차10

지연 지원④

상 경 5

상 한

10

할 향 ?

경 상 건 업과 에 한‘ 5 ’○

여도 한 것

상 업 경 상- 60 5 97.8%

* 지원 상 상: 65 , 경 상5 지가 만 하 업, 3 ㎡



경 주 경력별 가< >
단( : 천가 , %)

～ ～ ～

료 업 어업 본통계 사 결과 통계청: 2007 ( )

지 규○

지 상 업경 에 한- 5

경우 퇴시 지 처 하지 않고 가능

규 (23 )

④ 지연 도 시행

해 필 한

산 보 안 ?

산 억‘10 35○

시스 개 비 보비 사업 리비- 20, 8.5, 6.5

산 억원 간: 5,333 ( , 15 )○

산 지 리 에 보·○



참고< 1>
농지연 업 추진 차

 

 

 

 

 

 

 

 

 

  



참고< 2>
부처 의시 출 의견 조치결과

처 견 결 과

○ 지연 지원 상 리

보 안 담보( 19 12)

지에 한 당 등

한 안( 19 13)

규 에 할 것

○수

- 동 사항 민 리 에·

한 사항 에

규 하는 것 타당하므

견 수 하여 향후 에

하도 하고 시행 안에 는

삭 하 함



참고< 3>
농지연 상농가의 농경

❍

–

–

경 주 경력별 가< >
단( : 천가 , %)

～ ～ ～

료 업 어업 본통계 사 결과 통계청: 2007 ( )

❍

–

⇒































○

○

○

□





시행1) / 555

시행규칙2) / 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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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공사

지 리 시행규칙

한 어 공사

지 리 시행규칙

신< > 후생 안19 8(

신청 항에) 19 9 1

라 지를 담보로 한

후생 안 하( “

지연 라 한다 지원” )

려는 업 별지 4

식에 른 지연2

지원신청 를 공사에 하

여야 한다.

신< > 담보로 공하는19 9(

지 ) 19 10 1

항에 라 담보로 공하는

지 하 담보 지 라( “ ”

한다 는 다 각 건)

갖 어야 한다.

지원 상 가 하고1.

것

한 어 지2.

않 것



압류 가압류 가처 등3. ㆍ ㆍ

아닐 것

신< > 담보 지 가격19 10(

평가 ) 19 10 1

항에 른 담보 지 가격

동산 가격공시 감 평「

가에 한 률 에 른 개」

별공시지가에 지 곱

하여 산 한다.

신< > 우19 11( )

항 본19 10 3 2

항3 19 13 1ㆍ

가 나 에 림1 “ㆍ

수산식 령 로 하는

우 란 지연 지원에”

한 약 체결할 당시

계 하여 19 10 3

항 업 과1

계에 는 우 를 말한다.





농지연 시행 비장3









1) 신규사업 명09 ( 07.5) / 585

2) 신규사업 획재 부 검토의견09 ( 07.6) / 589

3) 산요구안 명09 ( 08.5) / 591

4) 산요구안 명09 ( 08.8) / 595





역 지 도 신규 지 리( , )

한미1. FTA

사업개2.

사업□



과□

다 고 업 에 한 지원 책과 병행 업경 과 계없 지,○

체만 지원함 후생 보에 여

고 지 포함하여 재 지에 한 동 에 여○



과지 ('09 )□

과지 근거
근3
실

가▪ 0.5%

시 사업

고 천, 455

가2,275

- 가

과달□ ․재 실 계
단 억원( : )

과지
재 규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과지【 】

가▪ 0.5 1.0 1.0 1.0 1.0 1.0 1.5 1.5 1.5

재【 】

지 리▪ 30 51 53 59 65 72 98 109 119

계3.



단 억원( : )

도 액 산 근거

2009 30
지 보 억원 차보 억원17 , 3○ ○

운 비 억원 사업 리비 산개 역비 상담사운10 : 5, 3, 1, 1○

2010 51
지 보 억원 차보 억원33 , 8○ ○

운 비 억원 사업 리비 산개 역비 상담사운10 : 5, 3, 1, 1○

2011 53
지 보 억원 차보 억원33 , 14○ ○

운 비 억원 사업 리비 상담사운6 : 5, 1○

2012 59
지 보 억원 차보 억원33 , 19○ ○

운 비 억원 사업 리비 상담사운7 : 6, 1○

2013 65
지 보 억원 차보 억원33 , 25○ ○

운 비 억원 사업 리비 상담사운8 : 7, 1○

2014 72
지 보 억원 차보 억원33 , 30○ ○

운 비 억원 사업 리비 상담사운10 : 9, 1○

2015 98
지 보 억원 차보 억원48 , 46○ ○

운 비 억원 사업 리비 상담사운15 : 14, 1○

2016 109
지 보 억원 차보 억원48 , 3○ ○

운 비 억원 사업 리비 상담사운15 : 14, 1○

2017 119
지 보 억원 차보 억원47 , 55○ ○

운 비 억원 사업 리비 상담사운17 : 16, 1○

계 656 -

계 사사업 별도 진 필 해당없4. ( ) :



1.

: ‘09 ( )

: 656 (‘17 )

: 65

: ,

:

* ,

( )

: ( ) 6

: ,

:

123 65 250

2. : ( )

* 6 50 85



* 1.13% ,

3.5%

,

( 2011 )

* 2

( )

구분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합계

요구 - 30 51 53 59 65 72 98 109 119 656

검토 - - - - - - - - - - -
감 - △30 △51 △53 △59 △65 △72 △98 △109 △119 △656
* : , ,

3.

(‘08)

,

(‘08)

,

‘08 ,

(‘09~’10) ‘11











산

산 안

가

한도 검 액 감

역 지▪

주택을 담보로 한 주택역모기 기실시 기 재정* (‘07.7.12~, )

~



~



농촌
공사

고령농

고령농

보





1) 산요구안 명10 ( 09.5) / 601

2) 산요구안 명10 ( 09.7) / 606

3) 산안 명10 ( 09.10) / 612

4) 산 명10 ( 09.12) / 618





ㅇ

ㅇ

ㅇ

」

」

」

□

ㅇ

･



□

ㅇ

ㅇ 한미 체결 등 산 시 개 시 경쟁 취약한 고 업FTA‧

경 격 한 도 도

ㅇ「 」

～

□

ㅇ

ㅇ

□

※



ㅇ

「 」

➀

➁ ․

ㅇ



ㅇ

․

․

※

ㅇ ※

▪



▪

※

ㅇ

※

ㅇ

ㅇ ‧

① ․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⑨ → ⑩⟶



ㅇ

ㅇ ․

ㅇ ･

ㅇ



｢ ｣

ㅇ



□

◦ ‧

◦

◦

◦

◦

◦



참고1 한국농 공사 농지 리 법 시행 요약

《 》

ㅇ

㎡

ㅇ → → →

→ →

ㅇ

ㅇ

《 》

ㅇ

ㅇ

ㅇ

《 》

ㅇ

ㅇ



참고2 책 상 규모 추( )

❍

❍

⇒

☞
사업목표

만 천1 5

⇧

「 」 ☞ 자 동의
17,358

참여가능농가

(56,507 )

⇧

「 」 ☞ 요조사 (73,867 )

⇧

경 이양

78,274

경지없는
농가

3,431

담보농지

91,171

이하0.3ha

154,401

이상3ha

16,532
사업시장 규모 [239,053 )

⇧

65
이하 이상 농가65 (582,862 , 48%)

⇧

체농가 년(1,212,023 , ‘08 )



참고3 요 조사 결과

☞

▪

▪

▪

▪



만원( )



➀





가 입 자
농어 공사

농지연 운 자( )

농지 행

업농 일 농가 등,

노후보장 퇴 진· 효 농지 리 농규모화 업농 등·





☞

▪

▪

▪

▪



지연 사업6.

만원( )

결산2008

계2009 계2010

(B)

감△

당
수
(A)

(B-A)
%

지연 사업 - - - 2,240 2,240 순

ㅇ 지 하고 나 별도 득원 없는 고 업 에게 지

담보 매월 생 비 연 식 지 하여 후생 안 지원

하고 고 업 사망시 해당 지 처 하여 지원 상,

사업 사업 간 사업비 사업규 지원 건 사업시행주체

▪ 지연 사업 계’10～ 억원-

지 액(‘09

억원- )

간 고15

업 15,000

가

민간보 100% 한 어 공사

산 내역□

◦ 지연 사업 지연 사업 시행 해 필 한 상: ‘11

계시스 개 등 지연 운 시스 비 등 만원· 2,240

- 산시스 개 보비 상 계 사업 리비(1,390), (600), (50), (200)



지원 필□

내역< >

만원( )

결산’08
계’09

계’10
(B)

감△
(B-A)당 수

(A) %

산 내역□ - - - 2,240 2,240 순

지연 사업ㅇ - - - 2,240 2,240 순

지 비□ - - - 2,240 2,240 순

민간경상보 (320-01)ㅇ - - - 2,240 2,240 순

타사항3.

지원근거 진경□

➀



민간 사□ 해당사항 없:

가 입 자
농어 공사

농지연 운 자( )

농지 행

업농 일 농가 등,

노후보장 퇴 진· 효 농지 리 농규모화 업농 등·





참고< 2>

지연 수 사결과

☞

▪

▪

▪

▪



1) 산요구안사업비 운 비11 ( , , 10.5) / 625

2) 산요구안 명 사업비11 ( , 10.6) / 626

3) 산요구안 명 사업비11 ( , 10.7) / 634

4) 산안 명 사업비11 ( , 10.10) / 637

5) 산 명 사업비11 ( ․운 비 10.12) / 639







ㅇ

ㅇ 지 에 별도 득원 없는 고 에게 지 담보 매월

생 비 연 식 지 하여 후생 안 지원

ㅇ 고 사후에 지 처 하여 산하고 당해 지는 업 등에게

매도 또는 함 업경 규 업 개 진

～

□

ㅇ



ㆍ

□

ㅇ ‧ 개 시 경쟁 취약한 고

업 경 격 한 도 마 필

고 업 가 당 평균 경 규 가 함- 0.84ha

- 또한 연간 산 매수 만원 하 가가 취약1,000 77.5%

ㅇ 고 심각 해 거듭할수 심 고 는 상 에

후 득보 책 마 하지 못하 향후 복지에 는

비 등 사 비 욱 가할 것 상

- 재 가 고 고‘09 34.2%( 10.6%)

- 재 상 고 가 민연 등 미수 상태‘09 65 45.7%

ㅇ 주택연 도 시행 고 나 가주택 가격 낮아 수· (‘07.7) , 곤란

- 가주택 가격 낮 므 가 고 산 차지하고 는72%

지 한 상 개 필

ㅇ 고 업 지 동 하여 후생 득

득보 통한 사 능 지 사 안 망-

ㅇ 지연 상 지 지 행과 연계 창업 업 등에게 지원, ·

지 생산 가 고 고 능한-

ㅇ 고 업 사후에 지 처 하여 산하고 당해 지는 업, 등

에게 매도 또는 함 업경 규 업 개 진



□

▪

▪

□

ㅇ

～

□

ㅇ

ㅇ

□

※

※



ㅇ

근거 한 어 공사 지 리- :『 』

ㅇ



｢ ｣

ㅇ

․

ㅇ 상‘08 원 결 계진 원 지 사항,

- 고 후생 안 한 지연 도 도 필

ㅇ 산 책처 한‘08.11.4 , ·미 내보 책 도FTA 2009

산안 결과

- 고 지 담보 하는 역 지 도 도 에 한 타

당 시 검 하여 규 고 후생 안 할

필 가

ㅇ 한 책능 진 원 지연 수 사 결과(‘08.7)

- 지연 에 한 감도 참여 향 재수 단46.6%, 30.9%

( 거주 고 상 사 실시60 74 , ‘08.6 7 )～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⑩

ㅇ

ㅇ

지원상담 신청

지 공 가 비등,

납

담보 연 지,

상

여



참고1 농지연 사업 개요

❍

❍

❍

❍

❍

❍

❍

❍

❍

❍

❍

❍

❍

지원상담 신청

지 공 가 비등,

납

담보 연 지,

상

여



참고2 책 상 규모 추( )

❍

❍

⇒

☞
사업목표

만 천1 5

⇧

「 」
☞

자 동의
17,358

참여가능농가

(56,507 )

⇧

「 」
☞ 요조사 (73,867 )

⇧

경 이양

78,274

경지없는
농가

3,431

담보농지

91,171

이하0.3ha

154,401

이상3ha

16,532
사업시장 규모 [239,053 )

⇧

65
이하

이상 농가65 (582,862 , 48%)

⇧

체농가 (1,212,023 )





⨉ ⨉ ⨉ ⨉

⨉ ⨉

⨉ ⨉ ⨉ ⨉



□

□

ㅇ



지연 사업4.

만원( )

결산2009

계2010
계 안2011

(B)

감△

당
수

(A)

(B-A)
%

지연 ( ) - - - 1,530 1,530 순

◦ 지 하고 나 한 득 없는 고 에게 지 담보

매월 생 비 연 식 지 하여 후생 안 지원

- 연 지 경또는 할수( ) 신보

사업 사업 간 사업비 사업규 지원 건 사업시행주체

지연▪ 2011∼ - ’11 ’25∼

지 15,000

가

지 리

100%

한 어

공사

산 내역□

상 량(A) 500 :◦ 상 가 천 경 양 등 비65 594 상

가 한 천 에 수 사344 250

결과 등 감안 지 천 가 지원’25 15



◦ 단가 천원월 연 여가 상 가 득 체 가(B) : 340 / / ( 70 70% )

- 천원 천원340 = (5,711
1)
) (1.01⨉

2)
) (1.01⨉

3)
월할) 1/12( ) (⨉ ⨉ 70%)

산 액 (A◦ ⨉B⨉ 간 만원) : 1,530

- 가 천원 월 가 천원 월(250 340 12 ) + (250 340 6 )⨉ ⨉ ⨉ ⨉

지원 필□

◦ 고 는 하게 진행 고 업 에 한 안 후생,

책 마 필

- 고 비 망: (‘90 ) 11.6% (’09 ) 34.2% (’20 ) 44.7%→ →

상 고 업 가 연 미수 상태- ‘09 65 45.7%

◦ 한 ‧미 체결 등 산 시 개 에 고 업 경쟁FTA 취약

경 격 한 후생 안 도 마 필

상 경 주 가 평균 규 가 함- ‘09 65 0.84ha

- 연간 산 매수 만원 하 고 가가 취약1,000 77.5%

◦ 주택연 도 시행 고 나 가주택 가격 낮아 수(‘07.7.)· ,

가 어 움

- 가 고 산 차지하고 는 지 한 상 개 필72%

◦ 고 업 지 동 하여 후생 득

득보 통한 사 능 지 사 안 망-

내역< >

만원( )

결산’09
계’10

계 안’11
(B)

감△
(B-A)당 수

(A) %

산 내역□ - - - 1,530 1,530 순

지연 ( )ㅇ - - - 1,530 1,530 순

지 비□ - - - 1,530 1,530 순

타 민간ㅇ

(450-04)
- - - 1,530 1,530 순



지연 사업4.

만원( )

결산2009

계2010
계2011

(B)

감△

당
수

(A)

(B-A)
%

지연 ( ) - - - 1,530 1,530 순

◦ 지 하고 나 한 득 없는 고 에게 지 담보

매월 생 비 연 식 지 하여 후생 안 지원

- 연 지 경또는 할수( ) 신보

사업 사업 간 사업비 사업규 지원 건 사업시행주체

지연▪ 2011∼ - ’11 ’25∼

지 15,000

가

지 리

100%

한 어

공사

산 내역□

상 량(A) 500 :◦ 상 가 천 경 양 등 비65 583 상

가 한 천 에 수 사344 239

결과 등 감안 지 천 가 지원’25 15



◦ 단가 천원월 연 여가 상 가 득 체 가(B) : 340 / / ( 70 70% )

- 천원 천원340 = (5,711
1)
) (1.01⨉

2)
) (1.01⨉

3)
월할) 1/12( ) (70%)⨉ ⨉

산 액 (A◦ ⨉B⨉ 간 만원) : 1,530

- 가 천원 월 가 천원 월(250 340 12 ) + (250 340 6 )⨉ ⨉ ⨉ ⨉

지원 필□

◦ 고 는 하게 진행 고 업 에 한 안 후생,

책 마 필

- 고 비 망: (‘90 ) 11.6% (’09 ) 34.2% (’20 ) 44.7%→ →

상 고 업 가 연 미수 상태- ‘09 65 45.7%

◦ 한미 체결 등 산 시 개 에 고 업 경쟁FTA‧ 취약

경 격 한 후생 안 도 마 필

상 경 주 가 평균 규 가 함- ‘09 65 0.84ha

- 연간 산 매수 만원 하 고 가가 취약1,000 77.5%

◦ 주택연 도 시행 고 나 가주택 가격 낮아 수(‘07.7.)· ,

가 어 움

- 가 고 산 차지하고 는 지 한 상 개 필72%

◦ 고 업 지 동 하여 후생 득

득보 통한 사 능 지 사 안 망-

내역< >

만원( )

결산’09
계’10

계’11
(B)

감△
(B-A)당 수

(A) %

산 내역□ - - - 1,530 1,530 순

지연 ( )ㅇ - - - 1,530 1,530 순

지 비□ - - - 1,530 1,530 순

타 민간ㅇ

(450-04)
- - - 1,530 1,530 순



지 행사업 리비12-④

만원( )

결산2009

계2010
계2011

(B)

감△

당
수

(A)

(B-A)
%

지 행사업 리비 40,649 42,795 42,795 47,396 4,601 10.8

◦ 지 행사업에 는 비 사업시행 한 어 공사에 지원

하여 원 한 사업 진 도

사업 사업 간 사업비 사업규 지원 건 사업시행주체

지 행▪
사업 리비

계‘90∼ 억원-

( 지‘09

액

억원6,702 )

- 민간경상보
100%

한 어

공사

산 내역□

◦



▪

․

▪

ⅰ

ⅱ



지원 필□

◦ 가 직 지 행사업 수행하는 것 한계가 어 능 직

갖 한 어 공사에 탁하여 사업 진 필

- 지 행사업 리비 지원 단할 경우 업경쟁 강

지 한 지 행사업 진 곤란‘ ’

내역< >

만원( )

결산’09
계’10

계’11
(B)

감△
(B-A)당 수

(A) %

산 내역□ 40,649 42,795 42,795 47,396 4,601 10.8

지 행사업 리비ㅇ 40,649 42,795 42,795 47,396 2,361 5.2

지규∙ 34,496 32,129 32,129 29,757
2,37△

2
7.4△

경 생 지매∙ 6,144 9,699 9,699 13,215 3,516 36.3
지매 비∙ ․ - 960 960 2,420 1,460 152.1

∙ 지연 1) - (2,240) (2,240) 1,999 241△ 10.8△
매매사업 지∙ 9 7 7 5 2△ 28.6△

지 비□ 40,649 42,795 42,795 47,396 4,601 10.8

민간경상보 (320-01)ㅇ 40,649 45,035 45,035 47,396 2,361 5.2

ⅰ

ⅱ

ⅲ

ⅳ

․

ⅰ

ⅱ

ⅲ

ⅳ









모 계 용역 시행계획1) / 649

농지연 사업 시행계획2) ( 장 결재10.11, ) / 653

가입비 험부담 요 고시3) ( 10.12) / 671





농지연 모 계 용역 시행계획

1 사업목

❍

농지연 산 규모※

2 사업내용

❍

❍



❍

❍



❍

❍

❍



3 추진일

❍

❍

❍





농지연 사업 시행계획 요약( )

 

❍

❍ ․

❍

❍

< 에 월지 >

가 연 65 70 75 80

지가격 억원2 만원65 77 93 115

 

❍ ～

△

❍

❍

 

❍

～❍



목 차

Ⅰ

Ⅱ

Ⅲ

Ⅳ



. 추진경

｢ ｣

｢ ｣

㎡❍

❍

․

～

❍

～

❍



. 농지연 모

1 기대이율

◈

❍

❍

❍

❍

만 고채수 보다 낮10※ 공 탁 리 시(4.85%)

낮 리 에 미래 상승 실 우 가



2 농지가격 상승률

◈

❍

❍

❍

※ 지가격상승 특 역시 지 포함하여(2.94%) ·

없 시 미래 지가격 하락할 경우, 실 우

※ 지역 지가격상승 시 지연 안 운(1.8%)

나 월지 지 수 낮아지는,



3 가입비 및 위험부담금

◈

❍

❍

❍

❍

❍

가입비 및 위험 담금 담사례< >

‧

‧



4 실제 대출이자율

◈

❍

❍

❍

※ 업 책 리 시 업 에 한 택(3.0%)

커지는 나 낮, 지 리 재원 달

리차 생에 식 우

※ 공 차 시 지연 안 운(4.85%)

가능하나 가 담 가,



. 월지 지 상한

◈

❍

※

❍

①

② ～

③

❍

❍



. 향후 추진계획

◈

○ → →

❍

❍

❍

～

❍

❍

❍



참고1 모 변수를 반 한 월지

□

○

신
간

5 10 15

65 327 1,112 623 463

66 338 1,134 635 472

67 349 1,155 646 480

68 362 1,177 658 489

69 374 1,198 670 498

70 388 1,220 683 507

71 402 1,242 695 516

72 417 1,265 707 525

73 433 1,287 720

74 450 1,309 732

75 468 1,332 744

76 487 1,354 757

77 507 1,376 769

78 529 1,399 782

79 553 1,421 794

80 578 1,443 807

81 605 1,464

82 634 1,486

83 665 1,507

84 699 1,528

85 736 1,548

86 776 1,568

87 821 1,588

88 871 1,608

89 928 1,627

90 928 1,647



억원1 억원2 억원3 억원4 억원5 억원6 억원7 억원8 억원9

65 327 655 982 1,310 1,637 1,965 2,292 2,620 2,947

66 338 676 1,015 1,353 1,692 2,030 2,369 2,707 3,046

67 349 699 1,049 1,399 1,749 2,099 2,449 2,799

68 362 724 1,086 1,448 1,810 2,172 2,534 2,896

69 374 749 1,124 1,498 1,873 2,248 2,623 2,997

70 388 776 1,164 1,552 1,941 2,329 2,717 3,105

71 402 804 1,207 1,609 2,012 2,414 2,816

72 417 834 1,252 1,669 2,087 2,504 2,922

73 433 866 1,300 1,733 2,166 2,600 3,033

74 450 900 1,350 1,801 2,251 2,701

75 468 936 1,404 1,873 2,341 2,809

76 487 974 1,462 1,949 2,437 2,924

77 507 1,015 1,523 2,031 2,539 3,047

78 529 1,059 1,589 2,119 2,648

79 553 1,106 1,659 2,212 2,765

80 578 1,156 1,734 2,312 2,890

81 605 1,210 1,815 2,420 3,025

82 634 1,268 1,902 2,536

83 665 1,330 1,996 2,661

84 699 1,398 2,097 2,797

85 736 1,472 2,208 2,944

86 776 1,553 2,329 3,106

87 821 1,642 2,464

88 871 1,743 2,614

89 928 1,856 2,785

90 928 1,856 2,785



억원1 억원2

65 1,112 2,225

66 1,134 2,268

67 1,155 2,310

68 1,177 2,354

69 1,198 2,397

70 1,220 2,441

71 1,242 2,485

72 1,265 2,530

73 1,287 2,574

74 1,309 2,619

75 1,332 2,664

76 1,354 2,708

77 1,376 2,753

78 1,399 2,798

79 1,421 2,842

80 1,443 2,886

81 1,464 2,929

82 1,486 2,972

83 1,507 3,015

84 1,528

85 1,548

86 1,568

87 1,588

88 1,608

89 1,627

90 1,647



억원1 억원2 억원3 억원4

65 623 1,246 1,869 2,493

66 635 1,270 1,905 2,540

67 646 1,293 1,940 2,587

68 658 1,317 1,976 2,635

69 670 1,341 2,012 2,683

70 683 1,366 2,049 2,732

71 695 1,390 2,085 2,781

72 707 1,415 2,122 2,830

73 720 1,440 2,160 2,880

74 732 1,464 2,197 2,929

75 744 1,489 2,234 2,979

76 757 1,514 2,272 3,029

77 769 1,539 2,309

78 782 1,564 2,347

79 794 1,589 2,384

80 807 1,614 2,422

억원1 억원2 억원3 억원4 억원5 억원6

65 463 926 1,389 1,853 2,316 2,779

66 472 944 1,416 1,888 2,360 2,832

67 480 961 1,442 1,923 2,403 2,884

68 489 979 1,468 1,958 2,448 2,937

69 498 997 1,495 1,994 2,492 2,991

70 507 1,015 1,522 2,030 2,537 3,045

71 516 1,033 1,550 2,066 2,583 3,100

72 525 1,051 1,577 2,103 2,629 3,155



참고2 농지연 과 주택연 비교

지연 주택연

사업 진

체 계

재원 지 리

사업시행 한 어 공사 한 주택 공사

월지
지

한 어 공사

험 담
비 납 지 리 채 계상 에 주택 공사에 직 납

5.11% 7.12%

지가격

상승

2.85% 3.5%

사망 여 생2008 여 생2005

가 비
2.0%

지가격(1 , ×2%)

2.0%

보 료 주택가격( , 1 , ×2%)

험 담 0.5%

(채 액 월×0.5%/12 )

0.5%

(연보 료 보 액 월, ×0.5%/12 )

실 4%



농지연 과 주택연 월지 채권액 산 비교·▣

단 천원( : )

지연 주택연

월지 388 355

실 4.0%
5.13%

하 상(‘07. ’10. )～

차

지 주택가격 연 채 액( · = )
개월92 (275 ) 개월94 (298 )

86.7

여( )

월지

액

79,192

(64.2%)

72,412

(57.1%)

가 비

험 담

6,686

(5.4%)

6,643

(5.3%)

37,503

(30.4%)

47,661

(37.6%)

연 채 액
123,382

(100.0%)

126,716

(100.0%)

100

월지

액

144,410

(44.8%)

132,045

(35.8%)

가 비

험 담

21,549

(6.7%)

22,872

(6.2%)

156,459

(48.5%)

214,235

(58.0%)

연 채 액
322,418

(100.0%)

369,152

(100.0%)

주 가 연 지가격 억원) 70 , 1

생 여 여’08 16.72



참고 3 월지 지 상한 검토

 

❍

❍

 



참고 4 농지연 연말 홍보계획

❍

 

❍

❍

 

❍

❍

❍

 

❍

❍

 

❍

 

❍







자 회의1) / 675

간보고회2) / 679

최종보고회3) / 683

가 의회4) / 690





농지연 모 차 가 자 회의 개최 결과1

1 일시 장소

❍

❍

2 참 자

❍

❍

❍

3 주요 논의 사항

❏

❍



❍

❍

❍



❍

❍

❏

❍

❍

❍

❍

❍

❍



❏

❍

❍

❍

❍



농지연 모 간보고회 개최 결과

1 일시 장소

❍

❍

2 참 자

❍

❍

❍

3 주요 논의 사항

❏

❍



❍

❍

❍



❏

❍

❍

❍

❍



❏

❍

❍

❍

❍



농지연 모 최종보고회 개최 결과

1 일시 장소

❍

❍

2 참 자

❍

❍

❍

❍

3 주요 논의 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농지연 주요 검토사항

2010. 9. 10.

농 지 과



목 차

Ⅰ

Ⅱ



. 농지연 개요

1 검토배경

❍

｢ ｣

❍ ㎡

❍ ․

․

․

❍



2 향후 추진일

◈

○ → →

❍

～❍

❍

～

❍

❍

❍

❍



. 주요 검토사항

1

◈




  







 



 



 

❍

 

❍

 

❍

 

❍



2

가 기대이율

❍

❍

○
○

○ ○



나 농지가격 상승률

❍

❍

○
○ ○

○

○

○

○



다 가입비 및 위험부담금

❍

❍



라 실제 대출이자율

❍

❍

○
○

○

○
○



참고 1 기본모 을 반 한 월지 추

□

②



참고 2 농지연 과 주택연 비교

지연 주택연

사업 진

체 계

재원 지 리

사업시행 한 어 공사 한 주택 공사

월지
지

한 어 공사

험 담
비 납 지 리 채 계상 에 주택 공사에직 납

5.11% 7.12%

지가격

상승

2.85% 3.5%

사망 여 생2008 여 생2005

가 비
2.0%

지가격(1 , ×2%)

2.0%

보 료 주택가격( , 1 , ×2%)

험 담 0.5%

(채 액 월×0.5%/12 )

0.5%

(연보 료 보 액 월, ×0.5%/12 )

실 4%

1」3.77% 상(‘10 ),
2」5.13 평균 마진(’07 ‘10 + )～

1」

2」



농지연 과 주택연 월지 채권액 산 비교·▣

지연 주택연

월지 천원388 천원355

실 4.0%
5.13%

하 상(‘07. ’10. )～

3.77%

상(‘10. )

차
지 주택가격( · =

연 채 액)

개월92 (275 ) 개월94 (298 ) 개월103 (397 )

100

월지

액

천원144,410

(44.8%)

천원132,045

(35.8%)

천원132,045

(46.7%)

가 비

험 담

천원21,549

(6.7%)

천원22,872

(6.2%)

천원19,404

(6.9%)

천원156,459

(48.5%)

천원214,235

(58.0%)

천원131,282

(46.4%)

연 채 액
천원322,419

(100.0%)

천원369,152

(100.0%)

천원282,731

(100.0%)

86.7

여( )

월지

액

천원79,193

(64.2%)

천원72,412

(57.1%)

천원72,412

(65.4%)

가 비

험 담

천원6,686

(5.4%)

천원6,643

(5.3%)

천원6,242

(5.7%)

천원37,504

(30.4%)

천원47,661

(37.6%)

천원32,000

(28.9%)

연 채 액
천원123,383

(100.0%)

천원126,716

(100.0%)

천원110,654

(100.0%)

주 가 연 지가격 억원) 70 , 1

생 여 여’08 16.72



농지연 사업 가 의회 개최 결과

❍

❍

❍

❍

❍

❍

연구 역 제시 기 이율 농 가격상승률 가입비: 5.11%, 2.85%, 2%,♣
위험 담금 실제 출이자율0.5%, 4.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농지연 운 시스템 구축 계획 안( )















































목 차



1 홍보 여건

❍

❍

❍

❍

❍



2 홍보 방향

대상 가입 결정자인 고령농업인과 자녀에 대해 차별화된( )⇒

맞춤형 홍보 추진

시기 추석명절과 연말에 집중홍보로 홍보효과 극대화( )⇒

❍

❍



3 세부 추진계획

가 단계 월 추석연휴1 (‘10.9 , )

❍

❍

❍

❍

❍



❍

❍

❍

❍

❍

❍



나 단계 월 연말시즌2 (‘10.11 12 , )～

❍

❍

❍

❍

❍

❍

❍

❍



❍

❍

❍

❍

❍

❍

❍

❍

❍



4 추진일정

구 분 계 획

주 요 일 정

단계 추석1 : 단계 연말2 :
월9 월10 월11 월12

보

리 ,
쿠폰연계리

품

막

포스

언론 보

가지
신 고

고칼럼,
획 사

자막 고TV
찬PPL

신 고

라
캠페인

상 고

모니KTX
지하철 고

고
애니 실사( )

버스 고
내외부‧
인쇄 고

농지연 포탈
Q&A

애니 이션

라인

고UCC

키워드 고

이벤트 즈등( )

고DM
이 일
우편 송

추진일정은 홍보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



5 소요예산 안( )

단계별 세부내역 금 액
단위 백만원( : ) 비 고

단계<1 >
추 연

인쇄 리( ) 5 만부5

품 장 구니( ) 50 만개2

막 22 400

가지 신 고 작 2 매체 활용 변인실 조

언론 고 원고료( ) 2 공사내부인사 외부 원 등, (3)

애니 이션 작KTX 10 매체 활용 변인실 조

소 계 91

단계<2 >
연말시즌

인쇄 리( ) 7 만부5

인쇄 포스( ) 15 만부1

키워드 고 3 주요 포 사이트 연계

이벤트 쿠폰 리( ) 50 만부2

신 고

130
조 앙 동아 단, , (5 ×37cm)

회 획 사 연계3 ,

94
농민신 등 단(5 ×37cm)

회10

획 사 30 가지신 회10

언론 고 원고료( ) 2 앙 경 지 회· · 3

보 상 작 30 컨 작
자막 고TV 60 개월2

고 로그램 찬PPL , 40 원드라마 즈 로그램,

라 페인CM, 100 개월3

이벤트 라인( ) 10 즈이벤트 등

인쇄 고 버스( ) 40 내외부 고 천 개월(1 , 2 )‧

고DM 50 이 일 우편 송,

여론조사 15 인지도 효과분 조사

소 계 676

합 계 767



참고 농지연 사업 개요

❍

❍

❍

❍





보도자료1) ( 09~ 10) / 747

신 사2) ( 06~ 10) / 760

고3) ( 10) / 798





보도자료

공일 : 2009. 6. 16.

공자 : 농림수산식품부 농지과

과 장 : 이 현

사무 : 박 엽

화 : 500-1719
쪽 수 : 2P

별첨자료 : 있 (2P)

이 자료는 년 월 일 조간 이후에 보도 여 주시기 바랍니다2009 6 17 .

년부 농지 담보로 연 을 있어2011





공사법 시행 개 주요내용

 



 



민생 촘촘히 챙 겠습니다.

한가위 나누면 행복해집니다,

보도자료

공일 : 2009. 10. 1.

공자 : 농림수산식품부 농지과

과 장 : 이 현

사무 : 박 엽

화 : 500-1719
쪽 수 : 2P

별첨자료 : 있 (1P)

이 자료는 년 월 일 조간 이후에 보도 여 주시기 바랍니다2009 10 5 .

년부 농지연 도 시행2011
내 도 산안에 지연금 시행을 위한 비자금 억 반- 22 -





공사법 시행 내용

 

 



보도자료

공일 : 2010. 1. 18.

공자 : 농림수산식품부 농지과

과 장 : 이 현

사무 : 박 엽

화 : 500-1719
쪽 수 : 2P

별첨자료 : 있 (1P)

이 자료는 년 월 일 조간 이후에 보도 여 주시기 바랍니다2010 1 19 .

내년부 농지연 로 노후걱 없앤다

*

*

*





 

 



보도자료

공일 : 2010. 9. 13.

공자 : 농림수산식품부 농지과

과 장 : 이 현

사무 : 안 종 락

화 : 500-1719

쪽 수 : 2P

별첨자료 : 있 (1P)

이 자료는 년 월 일 조간 이후에 보도 여 주시기 바랍니다2010 9 14 .

농지연 내년 월부 시행, 1

지를 담보로 안정 후생 가능- -





농지연 주요 내용

 

 













































































한국 농지담보로 연 지,

농지연 일본 아사히신 조간 보도내용(2010.12.27 ( ) )朝日新聞









신 고1) / 803

애니메이션 동 상 작2) / 805

보도 자막3) TV / 807

라4) CM / 810

버스 지하철 고5) / 811









⇒

⇒

⇒

⇒



⇒

⇒

⇒

⇒









남 NA 뜻하고 감( )

평생 사 지어 신 님께

상 고생 안 시 드리고 싶 식 마 ..

평생 살아 고향에

편안하게 후 보내고 싶 신 님 마 ..

알 에..

지연 한민 함께 도하겠습니다.

여 지 담보 매달 연 지 고NA) ..

가 함께 평생 보 는 지연 도, !

지 갖고 계신 상 어 신들65

당당한 후 계가 내 시 니다.

남 안 후 계 지연 과 함께NA) , !

여 림수산식 한 어 공사가NA) ,

함께 합니다.



























막 게시1) / 825

념품 작2) / 827

과사 등록3) / 828

라인 고4) / 829





















김형오 의원 - ’07.06

❍

김성수 의원한 국감( ) - ’10.

❍

❍

❍

❍

❍

신성범 의원한 국감( ) - ’10.

❍

❍

❍

❍ ㎡

❍

❍

❍



류근찬 의원선 국감( ) - ’10.

❍

❍

❍

❍

❍

❍

❍

김영록 의원민 국감( ) - ’10.

❍

❍

❍

❍

❍

상임위 지적 - ’10.11

❍

❍

❍

❍







지 개 건의과2010

20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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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 담보 농지에 한 재산 면

과제명 농지연 사업 착을 한 농지연 담보 농지에 한 재산세 면제









명자료

농지연 담보농지재산 면

2010.



 

◦
◦

◦
◦

◦
◦ ㎡

◦
◦

◦ ◦



 



 



 



참고 1 재산 면 농지가격 재산 액 산출 근거



참고 2 농어민 사업 등에 한 감면 지 법 조( 266 )

제 조266 농어민 사업 등에 감면 농 산 통공사법 에 여 립 농 산 통공사( ) ①「 」

농 산 통 가격안 에 법 조 규 에 통자회사가 농 산 종합직 장 등70「 」

농 산 통시 과 농 산 통에 훈 시 에 직 사용 여 취득 는 부동산에

여는 취득 등 분 경감 고 과 일 재 그 시 에 직 사용 는 부동산100 50 ,

에 여는 재산 분 경감 다 다만 그 취득일부 내에 당 사 없이 그 시100 50 . , 1

에 직 사용 지 아니 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 이상 그 시 에 직 사용 지 아니 고 매각2

거나 다른 용도 사용 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여는 경감 취득 등 를 추징 다. 개<

2005.1.5, 2005.12.31>

국농어 공사 농지 리 법 에 라 립 국농어 공사가 취득 는 부동산에 여는②「 」

다 각 어느 나에 는 에 여 지 를 감면 다. 개< 2005.1.5, 2005.12.29,

2005.12.31, 2006.12.30, 20088.12.29, 2010.1.1>

국농어 공사가 국농어 공사 농지 리 법 조 조 조 조 규1. 18 · 20 · 24 44「 」

에 여 취득 소 는 부동산과 농지법 에 여 취득 는 농지 농어 법 에· 「 」 「 」

여 국가 또는 지 자 단체 농업생산 계획에 라 취득 소 는 농업 시 용 토지·

그 시 에 여는 취득 등 재산 를 면 다· .

국농어 공사가 국농어 공사 농지 리 법 조 항 규 에 라 취득 같1 2. 24 3 1 (「 」

법 조 항 규 에 라 당해 농지를 매도 당시 소 자 또는 포 승계인이 매 취24 3 3

득 는 경우를 포함 다 는 부동산에 여는 취득 등 를 면 고 과 일 재 같) ,

법 조 항 규 에 라 임 는 부동산에 여는 재산 분 경감 다24 3 1 100 50 .

국농어 공사가 자 역 체결에 른 농어업인 등 지원에 특별법 조 규2. 4 1「 」

에 여 취득 소 는 농지에 여는 취득 등 를 면 다· .

국농어 공사가 국농어 공사 농지 리 법 조 항에 라 취득 는 농지에3. 24 2 2「 」

해 는 취득 등 를 면 다.

농업 동조합 앙회 산업 동조합 앙회 산림조합 앙회가 구 사업 등 당해 지 자 단체 조· ·③

가 는 사업에 직 사용 여 취득 는 부동산 농 산 통 가격안 에 법(「 」

조 규 에 통자회사에게 농 산 통시 사용 게 는 부동산 포함 다 이 이 항70 .

에 같다 에 여는 취득 등 분 경감 고 과 일 재 그 사업에 직 사) 100 50 ,

용 는 부동산에 여는 재산 분 경감 다 이 경우 당해 지 자 단체 조 그100 50 .

경감 분 과 여 있 며 부동산 취득일부 내에 당 사 없이 그 사100 50 , 1

업에 직 사용 지 아니 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 이상 그 사업에 직 사용 지 아니 고 매2

각 거나 다른 용도 사용 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여는 경감 취득 등 를 추징 다. 개<

2005.1.5, 2005.12.31>

농업 동조합 앙회 산업 동조합 앙회 산림조합 앙회 엽연 생산 동조합 앙회가 회원 공· · ·④

동이용시 사업 등에 사용 여 취득 는 부동산 임 용 부동산 외 다 이 이 항에 같( .

다 에 여는 다 각 에 는 에 여 취득 등 를 경감 다 다만 그 취득일부) . , 1

내에 당 사 없이 그 사업에 직 사용 지 아니 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 이상 그 사업2

에 직 사용 지 아니 고 매각 거나 다른 용도 사용 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여는 경감 취

득 등 를 추징 다.



회원 지도 지원사업과 공동이용시 사업용 부동산에 여는 취득 등 분1. · · 100

경감 다50 .

신용사업용 부동산에 여는 취득 등 분 를 경감 다2. 100 25 .

농업 동조합법 에 여 립 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포함 다 산업 동조합법 에( ),⑤「 」 「 」

여 립 조합 어 계를 포함 다 산림조합 산림계를 포함 다 엽연 생산 동조합 이들 조합( ), ( ) (

앙회를 외 다 이 고 업 법 에 개별 규 는 업 법인등 부에 목 사업) (

여진 업 를 말 다 이 이 장에 같다 에 직 사용 여 취득 는 부동산 임 용 부동산. ) (

외 다 이 이 항에 같다 에 여는 취득 등 를 면 고 과 일 재 고 업 에. ) ,

직 사용 는 부동산에 여는 재산 를 면 다 다만 그 취득일부 내에 당 사 없이 고. , 1

업 에 직 사용 지 아니 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 이상 고 업 에 직 사용 지 아니2

고 매각 거나 다른 용도 사용 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여는 면 취득 등 를 추징

다. 개< 2004.12.31, 2005.1.5, 2005.12.31>

농업 동조합법 에 여 립 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포함 다 산업 동조합법 에( ),⑥「 」 「 」

여 립 조합 산림조합 엽연 생산 동조합 이들 조합 앙회를 외 다 에 여는 주민, ( )

재산분 지 소득 종업원분 분 경감 다100 50 . 개< 2004.12.31, 2005.12.31,

2010.1.1>

농어업경 체 지원에 법 조에 른 농조합법인과 같 법 조에 른16 19⑦「 」

농업회사법인 이 이 항에 농업법인 이라 다 같 법 조에 른 어조합법인과 같 법( " " ) 16

조에 른 어업회사법인 이 이 항에 어업법인 이라 다 이 농 어 통 가공에 직19 ( " " ) · · ·

사용 여 취득 는 부동산에 여는 다 각 에 는 에 여 지 를 감면1

다 다만 그 취득일부 내에 당 사 없이 그 용도에 직 사용 지 아니 는 경우 또는 그 사. , 1

용일부 이상 그 용도에 직 사용 지 아니 고 매각 거나 다른 용도 사용 는 경우 그 해당2

부분에 여는 감면 취득 등 를 추징 다. 개< 2005.1.5, 2005.12.31, 2007.12.21,

2009.4.1, 2010.1.1>

농업법인이 농에 사용 여 법인 립등 일부 이내에 취득 는 부동산에 여는 취1. 2

득 등 를 면 다.

농업법인 어업법인이 농 어 통 가공에 직 사용 여 취득 는 부동산에 여2. · · ·

는 취득 등 분 경감 고 과 일 재 당해 용도에 직 사용 는 부동산100 50 ,

에 여는 재산 분 경감 다100 50 .

농업법인 어업법인 립등 에 여는 등 를 면 다3. .

산림조합법 에 른 산림조합 산림조합 구조개 에 법 에 른 상 자보⑧ 「 」 「 」

이 시 조 사업 양도 또는 계약이 에 명 다 또는 계약이 결( )

부실산림조합 부 양 재산에 해 는 취득 등 를 면 다. 신< 2010.1.1>

산림조합 구조개 에 법 에 른 상 자보 이 취득 는 통⑨ 「 」

는 재산에 해 는 취득 등 를 면 다. 신< 2010.1.1>

개[ 2000.12.29]

용 지[ 2010.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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